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 의 지방부채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지방재정의 건 성에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부채증가로 인한 재정 기를 리하기 한 노력들이 각계에서 다

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산편성운 기   기 운

용계획 수립기 에 의하면 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 사업에 한 

사  심사를 강화하고 잠재  재정 험 요인을 선제 으로 리하고 우발부채,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 까지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제

출할 산안 첨부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안 행정부, 2014). 지방자치단체가 그

간 개별 으로 리되어 온 부채 리체계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 의 부채

까지 통합 리하고, 보증채무, 산외 의무부담행 액 등 재정 험요인인 우발

부채를 통합부채 리 상에 포함시켜 상시 모니터링하고, 련 지방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한 제도정비의 의지를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 을 두고 집필되었다. 통합부채 리의 

에서 실효성 있는 부채감축을 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재정사업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  포함)으로 구분하여 부문별(직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지하철 공사 등), 부채유형별(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우

발부채 등)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통합 인 재정건 성  안정성을 악하

고자 하 다. 둘째, 정치시장모형(Political market model)을 용하여 수요자 측

면, 공 자 측면, 재정 기 리제도 측면, 정치제도 측면 등의 요인들이 지방자

치단체의 부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 다. 셋째, 기존의 국･내외 부

채 리제도들을 검토하여 한계 과 개선 을 논의하고 국외의 제도들에 한 도

입방안을 검토하 다. 



제4장의 부채 리제도 개선방안을 해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해 주신 서

울시립 학교의 이정희 교수님과 데이터 수집부터 연구의 마무리까지 고생한 객

원연구원 윤태섭 박사와 인턴 이수천 학생과 천지은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책실무가, 지방자치단체, 학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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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부채 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 다. 이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증가 원인

을 성격별･유형별로 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론 ･실증 인 에서 검토

하 다. 지 까지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합한 지표에 의한 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특정 공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리방안을 제시할 뿐 부채 증

가요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수 이 반 으로 혹은 부분 으로 심각

한지를 황을 통해 검토하 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정사업(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직 기업, 기 )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

연기  포함) 등 성격별로 구분하여 부문별(직 기업, 도시개발공사, 지하철 공

사 등), 유형별(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우발부채 등)로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규

모, 일인당부채규모, 부채비율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반 인 재정건 성  

안정성을 악하고자 하 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정안정성과 더불어 

경기변동에 따른 부채의 변화와 자산의 운용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하여 차입 비율과 자기자본회 율, 자기자본순이

익률 등을 분석지표에 포함시켰다. 둘째, 정치시장모형(Political market model)을 

용하여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재정 기 리 제도  측면, 정치 제도  측

면 등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패 자

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셋째, 행 국내･외 부채 리제도들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상황에 맞는 제도도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다 

오히려 지방공사  공단의 부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직 사업 유형별 부채 에서는 상수도와 공 개발 부채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하수도 사업의 경우 환경오염 련 기 의 강화로 인해 부

채가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발생원인에 한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 산 비채무비

율, 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우발부채에 해서는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노령

인구비율), 공 자 측면(자체수입, 의존수입, 사회복지비 비율, 공기업부채), 재정

기 리 제도  측면, 정치 제도  측면(단체장 출신, 정치  일치도, 투표율) 

등의 요인이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부채에 해서도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노령인구비율), 공 자 측면(자체수입, 의존수입, 사회

복지비 비율, 자치단체 부채), 재정 기 리 제도  측면, 정치 제도  측면(단체

장 출신, 정치  일치도, 투표율) 등의 요인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부채에 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재정 기 리 제도  측면, 정치 제도  측면의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

입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근본 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해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 지원 의 확 ,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며 

이는 낭비성 세출사업의 억제와 지방비 부담을 가져오는 사업에 한 지방재정

향평가 제도의 용과 지방재정 기사 경보시스템을 극 활용해야 할 것이

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한 수요가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한 통제와 응이 요구된다. 선진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할 수 있는 조건을 한정하여 수요  공  요인을 

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조세에 의한 자 조달을 활용하면서 채권을 발행

하는 조건을 제도화하여 공공서비스에 한 일정한 수요에 하여만 채권을 발

행하게 하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재정 칙의 도입을 극 고려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구분하여 각각에 하여 한 재

정 칙을 수립하여 재정  책임을 묻는 방식의 도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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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성남시의 지 유  선언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구, 태백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재정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기에 한 우려가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자치단체, 공사공단, 출

자･출연) 100.2조원 부채감축이 지방재정의 요한 정책이슈로 두되었다. 2012

년 말 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7.1조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에서 시도의 

채무가 19조를 웃돌고 시군구의 채무가 8조 가까이 다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채

무규모는 주의 기 으로 27.1조원이며 민간투자사업 등 발생주의 기 에 의

한 채무 16.3조원을 포함하면 43.4조원에 이른다. 이 외에 지방공사  공단의 

부채는 52.4조원, 출자･출연기 의 부채는 4.4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모두 합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약 100.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한 원인을 선행연구에서는 세출요인, 세입요인, 

경기변동, 낮은 공공요  정화율 등을 언 하고 있다. 세출요인으로는 사회복

지 련 국고보조사업비의 국비  지방비 분담의 증가하 고 선출직 자치단체장

이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

설 련 지출이 증하 기 때문이다. 세입요인으로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

입 감소와 2005년 지방공기업법 개정, 경기변동, 낮은 요 의 정화율 등이 주

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 아･김지 , 2013). 

지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감축방안은 주로 제도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재정분석  진단과 재정 기사 경보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의 채무  부채가 리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부채감축을 해서는 리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 이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정활동으

로 인한 부채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수 있는 지방공기업  출자･출

연기  부채까지의 통합  리와 우발부채 리 방안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 을 활용한 재정활동으로 인한 부채는 지방자치

단체의 총 부채 규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기 의 부채 역시 지방자

치단체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정성호, 2014; 정창훈, 2014a; 김 아, 2013; 소일섭, 2013). 

둘째, 재정 기 리제도를 보완하여 긴 한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제

로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 재정진단  재정 기사

경보시스템은 사  방에 치 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구제할 방법이 없다. 최근 긴 재정 기 리제도의 도

입을 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 심각단계가 일정기간 지속하거나 

산지경에 이를 정도로 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처방하고 구제할 방안을 제도

화시키려는 것이다(서정섭 외,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 은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반 으로 혹은 부분 으로 심각한 수 인지를 검토해 본 후 부채수 의 결정원

인을 실증 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의 부채를 통합지표에 의해 분석하거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지표에 의한 분석은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재정활동과 직 공기업, 공사･공단, 혹은 민간투자사업 등의 부채는 

증가요인이 다르고 회계원칙상 통합하여 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

성 있는 리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 부채성격을 지

방자치단체의 고유재정사업(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직 지방공기업, 기 )과 지

방공사･공단(출자･출연 포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구분 하에서 부문

별(직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등), 부채유형별( 융부채, 비 융부채, 

우발부채 등)로 지방자치단체 부채총규모, 일인당부채규모, 부채비율 등을 분석



함으로써 반 인 재정 건 성  안정성을 악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재정안정성과 더불어 경기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 상황과 자신의 운용이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좀 더 구체 으로 악하기 해서 2009년부터 

2013년(5년) 동안의 차입  비율과 자기자본회 율, 자기자본순이익률을 포함하

여 분석한다. 

둘째, 정치시장모형(Political Market Model)에 의해 수요자측면, 공 자측면, 

재정 기 리제도측면, 정치제도측면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의 성격에 

향을 주는 지의 여부를 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부채 리방안과 정책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시장모형에서는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근거하여 시장에서 공 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지방

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한 결정도 수요자와 공 자 측면의 경제  요인에 의

해 기본 으로 결정되지만 정치제도와 재정 기 리제도 등 제도  측면의 요인

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향을 다는 논리이다.

셋째, 기존의 국･내외 부채 리제도들을 검토하여 한계 이나 개선 을 논의

하고 국외의 제도들에 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리를 한 

체계 인 제도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사  그리고 

사후 인 지방채 리제도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정치･행정  

상황에 맞는 제도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후 

규제 임 워크는 지방정부의 지불불능 상태에 한 것으로 공공기 의 특성

을 고려하여 기업의 산 차  어떤 요소를 인정하고 어떤 요소는 배제할 것

인지의 문제, 채권자와 지불불능의 지자체의 채무조정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 

지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해 사법 인 차와 행정 인 차  어떤 

차를 택할지의 문제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  근을 통해 정치  제도 요인을 심으로 지방자치

단체 부채원인을 재조명하 으며 기 리제도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

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의 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정사업 부채를 비롯하여, 직 기업, 

공사  공단, 출자･출연부채 등 잠재부채까지 성격별로 구분하여 포함되어 있

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정활동으로 인한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수 있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  부채까지의 통합  

리와 우발부채 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주장에 근거한다.

연구범 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정사업(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직

지방공기업, 기 )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 포함)으로 구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역지방자치단체의 부채 황  성격을 악하고 있다. 둘

째, 수요자, 공 자, 정치 제도, 기 리제도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

의 부채규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4년간

의 패  자료를 분석하 다. 종속변수는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이고 고유재정사

업(on-budget)과 공사･공단으로 구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역지

방자치단체 재정사업(on-budget)의 부채규모를 일인당부채액, GRDP 비 총부채, 

차입 비율, 산 비 채무비율, 조정 산 비채무비율,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우발부채로 여덟 가지로 구분하여 조작  정의하고 측정한다. 2009년부터 2012

년까지의 16개 역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부채규모는 일인당부채액, GRDP

비 총부채, 차입 비율, 자본 비 부채비율로 네 가지로 구분하여 조작  정의

하고 측정한다. 셋째, 이효･서정섭･조기 (2013)이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부

채범 의 단계별로 범 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부채의 증가원인을 악한

다.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 등이 지

방자치단체의 단계별 통합부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넷

째, 주요 선진국의 사  그리고 사후 인 지방채 리제도 등을 검토하여 

재 우리나라의 재정 기 리제도의 개선 이나 보완 을 제시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시간  범 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자료의 

범 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2007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



체 복식부기회계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2007년부터 작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들인 지방공사･공단의 자료출처

인 지방공기업경 정보시스템(클린아이)의 자료 범 가 2009년부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은 자료의 제약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 상이 상

으로 짧은 시간  범 의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는 추후 자료의 보강을 통해 시간  범 를 늘려감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고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정부 부채와 공기업(직 기업  공사･공단, 출자･출연)

의 부채의 황  증가추이를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부채의 증가원인과 

성격을 악한다. 부채성격･원인분석을 토 로 부채 리방안, 부채 리제도 개

선방안에 해서 논의한다. 부채의 성격･원인과 리에 련된 국･내외 선행연

구와 주요 종합일간지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정사업(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직 지방공기업, 기 )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 포함)으로 구분하

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역지방자치단체 부채 황과 원인, 자산증

감사유  부채감축 책을 분석한다. 둘째, 수요자, 공 자, 정치 제도, 기

리제도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기 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4년간의 자료를 패 분석을 시행한다. 셋

째, 국･내외 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의 리방안을 효율 으로 수립하기 해서는 부채의 개

념  범 를 명확하게 악하고 이를 토 로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의 

범 를 정하기 해서는 부채와 련된 몇 가지 개념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복식부기 산제도 도입이래로 부채와 채무에 한 구분이 법령이나 실무

에서 조차 혼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채의 

통합 리가 추진되고 있는 시 에서 공공부문과 지방공공부문의 범 가 어디까

지인가에 한 정의 역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개념  범  규정을 토 로 

부채의 성격과 원인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이론  논의를 시도한다. 

한 지방자치단체 부문별 부채 황을 부채총규모, 일인당부채규모, 부채비율과 

함께 융성･비 융성 부채 등을 검토함으로써 반 인 재정 건 성이 심각한

지의 여부를 진단한다.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 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

을 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상되는 재 시 의 의무를 의미 한다(지방



자치단체 회계기 에 한 규칙 제11조 2항). 한 부채는 회계 실체가 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미래의 경제  효용이 내재된 자원의 희생이 거의 확실

하고 그 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되어진다고 본다. 부채와 

련된 용어로는 국가채무, 지방채무, 지방채, 확정부채, 추정부채, 충당부채, 우

발부채 등 다양하다(배인명, 2014). 

IMF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 인 원리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

정채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직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액으

로 정의된다. 이는 정부차 을 포함한 차입 , 국채, 국고채무부담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

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부채는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경 제가 보장된다는 에서, 앙은행의 부채는 자신의 신용으로 통화를 

자유롭게 창출한다는 에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채무는 지방재정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의 지 을 목 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안 행정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

고 있는데, 지방채무는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채권 는 차입 ), 

채무부담행 , 보증채무부담행 액을 포함하며,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하여 산하기  등과 내부 약 등에 의하여 임의로 지방채무를 산하기  등으

로 이 한 경우에도 상환의무는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지방채무에 해당된다고 정

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차원의 세제감면 등에 따라 국가가 액 보 을 조건으

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으로 차입하는 형식을 빌리는 것은 지방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와 동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항

구  이익이 되거나 긴 한 재난복구 등을 하여 자 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차입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증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차입

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증서로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 을 도입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일반채무는 앞서 설명한 통



상 인 지방채무를 의미한다. 반면 리채무는 일반채무에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 형 민자사업(BTL)에 하여 자치단체가 순

지방비로 민간사업자에게 임 료 명목으로 지 해야 할 총액(BTL임 료)를 합

한 채무를 말한다.

확정부채는 부채가 확실히 존재하며 부채의 액을 확정 으로 결정할 수 있

고, 부채의 지 시기를 비교  정확히 알 수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에서 언

한 채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추정부채란 부채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지 액이

나 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추정을 필요로 하는 부채를 말한다. 추정부채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구분된다(송인만 외, 2007). 추정부채인 충당부채와 우발

부채는 우발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채로서 다음과 같다.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

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 으로 확정될 손실 는 이익

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재의 상태 는 상황을 말한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시기 는 액이 불확실하지만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한 재의 의

무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 당

해 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은 

발생하 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는 그 이상의 불

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 인 

의무,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재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

기 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잠재  부채를 말한다(윤태화･박종성, 2008).

산회계의 주의에서는 채무(debt)로, 재무회계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 

(liability)로 정의 된다. 일반 으로 채무와 부채는 혼용되어 사용되어지지만, 정

부 재정통계와 재정 리 측면에서는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며, 국제 기 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부채는 일반 인 의미로 화폐단 로 표시된 법 의무



를 의미하는 반면 채무는 일반 으로 타인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국공채(지방채 

증권), 차입 , 채무부담 행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 에 한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

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된다.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미지 , 미지 비용, 수 , 선수 , 선수수익, 단

기차입 , 유동성 장기차입 , 유동성 지방채 증권, 지방자치단체 내 단기채무 

등을 포함한다. 미지 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비용지출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 액을 말하며, 보조 과 같은 이 지출이나 재화, 용역의 제공과 련하

여 발생하는 미지불 액은 제외된다. 미지  비용은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

는 비용으로 지 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수 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으로 입찰보증 수 , 소득세 수 , 주민세 수 , 건

강보험 수  등이 있다. 선수 은 공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선수  는 공유

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 선수  등 부제공 이 에 수취한 자 을 말한다. 선수

수익은 임 료를 먼  받은 경우와 같이 받은 수익 가운데 차이 이후에 속하는 

액이다. 단기차입 은 차입 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 이며, 유동

성장기차입 은 고정부채 가운데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일이 도래하는 

장기차입 을 말한다. 유동성 지방채증권이란 지방채 증권 가운데 1년 이내에 

상환일이 도래하는 것이며,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내부 거래  채권, 채무 거래로 

처리하기 한 계정 과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단기 채무가 유동부채에 속한다.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

차입 , 지방채 증권이 이에 속한다. 장기차입 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증서형식에 의해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과하는 차입

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차  등을 포함한다. 장기차입 은 장기

수 과 장기 앙정부 차입 을 포함하며, 장기 수 이란 지자체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



하는 자 이   반환기한이 1년을 과하는 액이며, 장기 앙정부차입 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의한 지방채  증서형식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증권발행 방법에 의하여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과하는 것이다.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 여충당

부채, 장기 수보증 , 장기충당부채, 장기선수수익, 장기미지  등이 포함된

다. 퇴직 여충당부채는 공무원 연 법의 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무원을 제외

한 무기계약근로자, 술단원, 환경미화원, 운동부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

법에 따라 지 해야 하는 퇴직 에 상당하는 액을 말한다. 장기 수보증 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으로 보 하는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등 미래에 제3

자에게 지 하여야 하는 보 으로 지 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충당부채란 퇴직 여충당부채 이외에 1년 후에 사용되는 지출

에 비할 목 으로 계상하는 충당 이며, 장기선수수익은 선수수익의 성격으로 

지 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과하는 것이다. 이외에 미지 의 성격으로 

지 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과하는 장기미지 과 별도로 열거되지 않

는 기타 비유동부채가 기타비유동부채에 포함된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지방채, 보증채무부담행 , 채무

부담행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

로 지방재정의 건 한 운 과 공공의 목 을 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

는 공채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증채무부담행 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에 한 민간 차의 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의 원인이든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보증채무부담행 가 자

의로 행하여 질 때에는 재정에 불이익을 래하거나 시민부담에도 한 향

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채무부담행 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 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는 조례에 기인하는 것과 세출 산 액, 명시이월비 는 계속비의 총액범  이

외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기타의 행 를 하

는 것을 말한다. BTL 사업 지 액이란 BTL 사업을 사업자에게 탁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 수익률에 의해 산정된 임 료에 유지 리비용을 

더한 액에 부 사업수익을 제외한 만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 한 액을 말한다.



채무는 직  빌린 돈이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돈인 반면, 부채는 채무

를 포함해서 SH공사 임 주택의 세입자가 낸 보증 이나 퇴직 여충당부채처럼 

나 에 돌려주어야 하는 돈까지 포함한다. 부채 에서 채무로 인식되는 내용은 

국공채  장기 차입  등 채무로서 이자를 지 하는 항목이며, 미지 이

나 충당부채, 비   생상품은 채무에서 제외된다. 채무부담행  액은  

년도에 지 할 액이 없으며, 다음해 채무부담액도 산에 반 되므로 채

무가 아니어서 일반 으로 부채에서 제외된다. 다만, 복식부기회계 상 추후에 지

할 액과 의무가 확정되면 부채로 인식된다. 한 장기미지 은 부채로 인

식되며 채무로는 인식되지 아니한다. BTL 사업 지 액의 경우 장기미지 으

로 처리되어 부채로 인식되고 한 사실상 이자를 지 하는 행 이므로 부채가 

아닌 채무로 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의 정의와 범 에 한 의견과 논의가 다양하고 복잡하

다. 그 이유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의 부채  채무의 범 와 우리

나라에서 실 으로 리되어져야 하는 범 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의 정의를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

라의 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범 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시장경제에서 개인  기업과 더불어 하나의 경제 주체로 경제활

동에 참여하여 공공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물  기 를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문을 말

한다. 국제 융 기 이후 공공부문의 정의와 공공부문 반에 걸친 부채규모에 

한 국제  기 이 수립되어 왔다. UN은 통합  통계시스템에서의 공공부문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구(IMF)는 공공부문 부채통계지침

을 제시하고 있다.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한 국가의 종합 인 경제수 과 각 경제

주체간의 경제활동을 국제 으로 합의된 개념과 분류체계  체계방식에 따라 

각종 계정과 표로 작성되어 있는 통합  통계시스템을 말한다. 1953년 UN이 처

음 발표하 고, 1970년  후반의 경제 환경 변화를 반 하기 하여 1993년 개

정되었으며, 2008년 재개정되었다.

SNA는 공공부문을 공공 당국에 의해 통제를 받거나 주로 재정지원을 받는 각 

기 들의 시장 ･비시장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SNA는 공공

부문을 일반정부 부문(General Government Sector)과 공기업 부문(Public Corporation 



Sector)로 분류하고, 일반정부 부문은 앙정부, 연방주정부, 지방정부로 공기업 

부문은 시장기 과 비시장기 으로 분류한다(정재하 2005).

GFS의 주요 목 은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경제정책에 한 체계 인 성과분

석을 하는 데 필요한 합한 개념과 구조를 제공하는 데 있다. GFS에 의하면 공

공부문은 실질 으로 재정정책에 향을 주는 모든 실체를 포함한다. GFS는 

SNA에 비해 융거래 조세, 지출, 차입과 출 등과 같은 융거래에 을 둔다. 

GFS에 의하면 공공부문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와 공기업(Public Corporation)

으로 나뉘며, 일반정부는 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공기업은 융공기업과 

비 융공기업으로 나뉜다. 

국제통화기구(IMF)는 공공부문 부채통계지침(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OECD와 세계은행 등에서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를 국가 차원의 리 상으로 간주하고 GDP 비 비율을 산정하

여 통상 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부채에 한 국제  합

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분류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 에

서 규정하는 일반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이외에도 지방공기업 부채, 민간투자사업 

(BTL･BTO)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먼 ,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국제  기  

(GFS, 2001)의 재정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인 리

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지만 지방재정에 부정  향이 크고 공기업의 재정구

조가 자본 심에서 부채 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융성 부채 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해 도입된 민간 투자 사업(BTL･BTO)은 실제 채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채 범 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어 잠재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범

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

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특별시, 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고 다

른 하나는 시, 군, 구이다.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역시의 할 구역 안

의 구만을 말하며, 이러한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 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 을 

수행하기 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

법 제2조).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 으로 경 하는 사업  



지방공기업법의 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안 행정부, 2011). 지방공기업은 지

방자치단체가 직 경 방식으로 운 하는 지방직 기업과 간 경 방식으로 운

하는 지방공사･공단, 민 공동출자･출연법인(제3섹터)으로 구분된다(유 록, 

2013).1) 

지방직 기업은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방공기업 형태

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직  운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 개발, 지역개

발기 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이상철, 2012). 공공성이 크고 행정  요소가 강한 

사업으로 구성되며 일반 행정기 에서 공무원에 의해 운  된다(이승계, 2007; 

정재진･라휘문, 2013). 사업 운 을 한 산은 특별 회계로 계리되며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박 희, 2009). 

지방공사와 공단은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설립･운 되며 지방공사는 민간 부

문의 성격이 강한 지역개발사업 역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간  경 하는 일종의 회사이다. 출자를 통해 보유한 자본을 가지고 다양한 사

업에 투자함으로써 자체 인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업무의 

범 가 상 으로 다양하고, 투자 회임기간이 상 으로 길기 때문에 안정  

재정 운 이 필요하다(송상훈, 2010).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를 

문성과 기술성 확보의 이유로 설립한 일종의 공공업무 수행 행 기 이다. 매

년 설립 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탁받아 운 하며, 수익 증진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을 한 공공재 공 에 더 많은 심을 두기 때문에 수익성 보

다는 공공성이 상 으로 더 강조된다(송상훈, 2010; 정재진･라휘문, 2013). 



지방공기업 일반 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2014년 12월 재 

397개이고 이  지방직 기업이 254개로 상수도, 하수도, 공 개발, 지역개발기

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143개로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공

사와 공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안 행정부, 2014). 산은 체 51조원으로 직

은 20조, 공사와 공단은 31조이고 인력은 체 7만 4,2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말 기  지방자치단체 기 별 체 부채 황은 100.1조원으로 2010년 

88.2조, 2011년 94.7조에서 년도(2011년) 비 6.8%(6.4조) 증가하 다. 지방자

치단체별 2012년 말 기  부채증가의 주요내역을 보면 장기미지 이 5.9조로 

가장 높고 택지분양계약  등의 선수 이 3.4조, 퇴직 여충당부채가 1.5조, 보증

  보  등이 1.4조 순으로 나타났다. 주의 기 으로 27.1조원이며 임

형 민간투자사업(BTL･BTO) 등 발생주의 기 에 의한 채무 16.3조원을 포함하

면 43.5조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채 수 은 앙정부, 외국의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보면 아직은 낮은 수 이라고 볼 

수 있다(배인명, 2014). 



부문별 내역은 자치단체가 43.5조, 공사･공단이 52.4조, 출자･출연기 이 4.2조

이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부채가 18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시공

사 8조3000억 원, 인천도시공사 7조8000억 원, 경기지역개발기  3조7000억 원, 

서울 메트로 3조300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 자리주택사업, 신

도시 등 수지가 맞지 않는 규모 국책사업과 가든 이 , 검단신도시 등 무리

한 주택사업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백 개발공사의 부

채비율은 1만6625%에 달하고 있고 부산시설공단 983%, 인천환경공단 871%, 용

인도시공사 448% 등 부채비율이 300%를 과하는 공기업이 2014년 기  32곳

이다(지방공기업 경 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 2014). 

2012년 말 기  역시 총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역자치단체 특･ 역시 에

서 자치단체 부채규모는 인천이 4조 8천으로 가장 크고 공사･공단 부채규모는 

서울이 22조 8천억 원으로 가장 크다. 



서울시의 공사･공단 부채의 심각성은 서울 메트로, 농수산식품공사, 시설 리

공단, 서울도시철도와 SH공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서울시의 재정 기

상황을 극복하기 해 특히 SH공사의 경우 다양한 마 기법을 활용하여 미분

양주택을 이는 등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는 2008년 15조2,022억 원 

비 7조6,319억 원(50.2%)이 증가하 다. 산하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SH공사가 

2012년 기  18조3,351억 원으로 2008년 10조8,090억 원에 비해 69.6% 증가하여 

부채 액 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서울 메트로 18.6%(2조7,858억 원에서 3조

3,035억 원), 농수산식품공사 167.9%(368억 원에서 986억 원), 서울시 시설 리공

단 4.3%(514억 원에서 536억 원)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비 

부채가 어든 공기업은 서울도시철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1조

5,192억 원에서 2012년 1조 433억 원)(세계일보 2013-10-10).

SH공사는 2012년 5354억 원의 자를 기록했으나 2013년 1197억 원의 당기순

이익을 남겼고 부채비율은 2011년 324%에서 2013년 말 311%로 낮아지고 부채

구성에 있어서도 이자부담과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비율이 2011년 75%에서 2013



년 말 58%로 감소하는 자구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SH공사는 은평지구 심상업

지 로젝트 이낸싱(PF) 사업 해지로 우발채무를 떠안았으나 해당 토지를 재매

각 하는 데 성공했고 선납할인과 분양 행 등 다양한 마 기법을 이용해 미분

양주택을 이고 있다. 한 공사는 팔리지 않던 마곡･문정･은평지구의 토지도 

상당 부분 기업에 매각했으며 은평지구 미분양 아 트에 해서는 분양조건부 

세 방식을 도입해 미분양 물량을 덜어냈다(아시안투데이 2014-05-15).

2012년 말 기  일인당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특･ 역시 에서 인천이 자치

단체 일인당 부채규모 170만원과 공사･공단은 290만원으로 일인당 부채규모 모

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2) 

인천시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내  요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

체 등 외생  요인도 작용하 다. 인천시는 이러한 재정 기상황을 극복하기 

해 재무 개선단을 설치하여 부진한 사업을 구조 조정하는 등 자구노력을 시행하

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에 1조230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1,345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 규모 사업 추진 등의 향으로 2013년 말 

기  1조 8,706억 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고 산 비 채무비율이 39.5%로 

정부의 재정 기단체 지정기 인 40%를 육박하고 있다(경인일보, 2014.8.29.).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총부채는 8조818억 원이며 인천도시공사가 7조 

8,188억 원으로 가장 많다. 도시공사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종, 도화, 검단 등 형 개발 사업에 투입된 재원의 회수가 지연돼 종지구 2조

976억 원, 도화지구 1조 465억 원, 검단 산단 1조 833억 원, 검단신도시 2조 

1,142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인천시 부채는 아시안게임 종료에 따라 지속 으

로 감소할 것으로 상되지만, 2015년부터 5,000억 원 수 의 지방채 상환이 도

래하게 돼 있어 계속 인 긴축재정 리가 필요하다.3) 이에 인천시는 종합 부채

리방안을 수립하고 재무 개선단을 설치하는 한편 부진한 사업을 구조 조정하

는 등 다각 인 자구노력을 모색하고 있다(아시안투데이.2014.6.17.)

2012년 말 기  총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역자치단체 9개 도 에서 경기도

가 자치단체 부채규모 4조, 공사･공단의 부채규모 10조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공사･공단의 부채감축을 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

체 장의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와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안 행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 작성지침에 따

라 도내 공기업의 경 리 강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가 1000억 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2017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

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안행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부채감축

계획 작성지침에 해당하는 곳은 경기도시공사(321%), 용인도시공사(499%), 평택

도시공사(2168억 원), 화성도시공사(334%), 김포도시공사(294%), 하남도시개발공

사(371%), 양평지방공사(285%) 등 7개소이다(국민일보, 2014-2-26).

2012년 말 기  일인당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역자치단체 9개 도 에서 자

치단체 일인당 부채규모는 제주도가 186만원, 공사･공단의 일인당 부채규모는 

강원도가 10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개발공사

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회원권 분양 조로 경 난을 겪기 시작했다. 제주

도의 경우 2008년 이후 재정상태가 지속 으로 악화되어 2010년 일인당 부채 



149만원에서 2012년 말 기  186만원으로 늘었고 국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1-10-06).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황을 자치단체 부채규모(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와 

공사･공단, 출자･출연 부채규모로 구분하여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총부채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역자치단체별 총부채규모와 일인당 부채규모 그

리고 산 비 채무비율(자치단체) 혹은 자산 비 부채비율(지방공기업) 등을 

심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244개 지방자치단체 총 부채규모는 2011년 44조에서  2012년 47조 6

천억 원으로 증가 하 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30조 5천억 원은 역자치단체

의 부채이고 17조 1천억 원이 기 자치단체의 부채이다.



2012년 말 재 역자치단체의 총부채규모는 30조 4721억 원 이다. 인천 역

시가 4조 8천억 원 규모로 가장 크고, 그 다음 순으로 서울특별시 4조 6천억 원, 

경기도가 4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

가 국 역자치단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상태를 자산 비 부채비율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산 비 채무비율로 단하

는 것이 해 보인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정확하게 단하기가 

쉽지 않고 자산규모를 악하 다 하더라도 부분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

설 등으로 유동성 자산이 아니라서 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4)  

2012년 말 기  역 지방자치단체의 산 비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인천, 

구, 부산, 제주, 주, 경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20%가 넘는 

역자치단체는 인천, 구, 부산, 제주도로 4곳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 기  1인당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역자치단체 부채는 제주도, 인

천, 울산, 구, 부산, 라남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자치단체 

에서 제주도가 186만원으로 1인당 부채규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시

는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  등의 결산 결과 총세입은 6조9,926억 원, 

총세출은 6조3,141억 원, 채무는 1조 9,379억 원으로 채무액인 2012년 말 기  1

조 9,663억 원보다 284억 원이 감소했다. 공사･공단 포함 채무액은 3조2,036억 

원으로 2천 18억 원 었다. 기 별 감소액은 구도시공사 1천404억 원, 구도

시철도공사 93억 원, 구환경공단 17억 원, 구시설 리공단 18억 원이다. 부

채감소는 공사･공단의 경우 시 하지 않은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각종 경상  경

비를 최 한 감하고 구도시공사의 공동주택과 공단용지 분양이 순조로왔던 

결과 다( 남일보 2014-5-14).

부산시는 2013년 말 기  2조 8,67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이기 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채 발행 4천20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 보조 사업은 투자 

우선순 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 는 축소해 매년 1천억 원 

이상 채무 잔액을 이고 2018년까지 산 비 채무비율을 22%로 낮춰 재정안

단계(채무비율 25% 이하)가 되는 긴축재정을 운 할 정이다(부산일보 2014-8-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직 기업의 부채는 2011년 말 기  18조 원에서 2012

년 말 기  20조 1,000억 원, 경 손실 6,122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  지역개발

기  부채가 12.1조원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지역개발기 은 부동

산 등을 거래할 때 의무 으로 구매하는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리로 조성된 자

을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공익사업에 투자한다는 에서 부채규모가 크

다고 재정건 성을 하지는 않는다. 

상수도와 공 개발 부채 규모는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하수도에서 

환경오염 련 기 강화로 폭 증가했다. 하수 거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가 필

요해 BTL(임 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08년 1조4,000억 원에서 2013년 3조

8,000억 원으로 5년간 171% 증가하 다. 상･하수도의 자는 낮은 공공요  수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상수도 84%, 하수도 38%로 원가도 못 

미치는 수 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가 은 시군구 상하수도에서 특히 열악

하다는 이다. 2013년 체 상수도가 156억 원의 경 이익을 기록했지만 시군

구 상수도는 경 손실 31억 원이 발생했고 하수도 역시 시도와 시군구의 요  



실화율이 각각 75%, 27%로 큰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와 하수도에 

각각 운 자 보 액으로 687억 원, 2,411억 원 등 총 3,098억 원을 설비투자 재원

으로 3,647억 원, 1조 178억 원 등 총 1조 3,825억 원을 지원했다(뉴스와이어 2013-12-10).

2012년 말 기  지역개발기 을 제외한 역자치단체별 직 기업의 부채 황

을 살펴보면, 부채규모에서는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

발기 을 제외한 직 기업 총 부채 3조 1천억 원  인천시의 부채규모가 1조 2

천억 원으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  역자치단체별 직 기업의 1인당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인천, 

울산, 제주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자치단체 에서 인천이 44

만원으로 1인당 부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도가 20만원, 울산이 18만원으

로 나타났다.

2012년 말 기  역시 직 기업의 자본 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수도와 

하수도는 울산, 공 개발은 인천, 개발기 은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하수도 직 기업을 운 하지 않고 있다).



2012년 말 기  역 도 직 기업의 자산 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수도와 

하수도는 제주도, 공 개발과 개발기 은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주도를 제외한 역도에서는 상하수도 직 기업을 운 하지 않고 소속 자치단체 

시군별로 상하수도 직 기업을 운 , 공 개발도 경기도만 운  이다.

제주도 직 공기업은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 과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공사, 제주에 지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2013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에 따르면 총부채 규모는 9천384억 원으로 2012년 말 기  총부채 규모 4천271

억 원에 비해 119.7%인 5천 113억 원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하수도가 5천50억 

원으로 2012년 493억 원과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늘었고 지역개발기  2천823

억 원(338억원 증가), 제주도개발공사 759억 원(253억 원 증가), 상수도 642억 원

(72억 원 감소), 제주 공사 81억 원(19억 원 증가), 제주에 지공사 29억 원

(18억 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하수도 부채는 지방채 잔액 1천49억 원, 

민간투자사업 미지  3천 982억 원 등으로 서귀포시와 읍면의 기타특별회계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제주도로 통합됨에 따라 부채규모가 2천522억 원이 늘었고 

BTL방식으로 추진된 하수 거 정비사업이 일부 공된 것도 부채 증가의 원인

이다. 도내 공기업별 부채비율은 지역개발기  384%, 하수도 71%, 제주도개발공



사 45%, 상수도 22%, 제주 공사 41%, 제주에 지공사 5% 다. 경 성과는 

제주도개발공사 412억 원, 지역개발기  50억 원, 제주에 지공사 25억 원, 제주

공사 8억 원 등 4개 공기업이 흑자를 기록했고 하수도와 상수도는 각각 483

억 원, 14억 원의 자를 냈다. 자 공기업의 경 손실은 낮은 요  실화율로 

제주의 상수도 요  실화율은 77.7%로 국 역단체 평균 89.3%보다 11.6% 

낮은 수 이고 하수도 요  실화율은 15.5%에 불과해 국 역평균 60.9%보

다 무려 45.4% 낮은 수 이다(제주 연합뉴스 2013).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체 부채액은 2009년 

1.6조원 규모 으며, 2012년 재는 1.3조원으로 약 0.3조원 감소한 규모를 보이

고 있고,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유형별로는 유동부채의 경우 2009년 0.27조원 규모에서 2010년 0.33조원, 

2011년 0.35조원으로 증가하 다가 2012년 재 약 0.12조원 감소한 0.23조원 규

모를 보이고 있다. 비유동 부채의 경우 역시 2009년 0.14조원 규모에서 2012년 

재 0.03조원 감소한 0.11조원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  역시 감

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총 차입 의 경우 2012년 재 1조원 규모로 2009년 



1.3조원 규모에서 0.3조원 감소하 으며, 장기차입 과 단기차입  모두 2009년 

비 2012년 재 각각 0.3조원, 0.06조원 감소한 0.9조원, 0.08조원 규모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2년 역자치단체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서울이 유동부채가 약 410억 

원으로 가장 높고 비유동부채도 3890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수도 공기업은 막 한 자본이 투자되는 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이 과다한데 비해 공공요  인상 억제정책으로 요  실

화율이 2004년 55.5%에서 2009년 41.1%, 2012년 27.03%로 지속 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체의 하수도 사업 부채 총액은 2009년 1.5조원에서 2012년 

3.5조원으로 약 1.3배(2조원) 증가하 다. 

부채 유형별로는 유동부채가 2009년 0.2조원에서 2012년 0.3조원으로 약 0.1조

원 증가하 으며, 비유동부채는 2009년 1.3조원 규모에서 2012년 3.2조원으로 

1.9조원 증가하여 유동부채보다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차입  역시 2009년 

1.1조원에서 2012년 1.7조원으로 약 0.6조원 증가하 으며, 장기차입 이 2009년 

비 0.5조원, 단기차입 이 0.02조원 증가하여 2012년 재 1.5조원, 0.14조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를 2012년 역자치단체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부산이 유동부채가 약 570억 

원으로 가장 높고 비유동부채도 2590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수도에서 환경오염 련 기 강화로 폭 증가했다. 하수 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가 필요해 BTL(임 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08년 1조4000억 원에

서 2013년 3조8000억 원으로 5년간 171% 증가하 다. 한 하수도의 자는 낮

은 공공요 화율 38%로 원가도 못 미치는 수 이고 인구가 은 시군구 하수도



에서 특히 열악하다. 하수도 시도와 시군구의 요  실화율이 각각 75%, 27%

로 큰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에 운 자 보 액으로  2411억 원

을 설비투자 재원으로 1조 178억 원을 지원했다(뉴스와이어 2013-12-10). 

공 개발 부문의 지방자치단체 체 총 부채액은 2009년 2.3조원 규모에서 

2010년 2.1조원과 2011년에는 2.1조원으로 소폭 감소하 으나, 2012년에는 2.6조

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바 었다. 

유동부채 역시 2009년 1.4조원에서 2010년 1.1조원, 2011년 1.2조원으로 소폭 

감소하 다가 2012년 1.6조원으로 다시 증가하 다. 비유동부채의 경우 2009년 

0.9조원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2년 1조원 규모로 소폭 증가하 다. 

차입 의 경우 2009년 0.7조원, 2010년 0.8조원, 2011년 0.9조원, 2012년 1조원으

로 꾸 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차입 의 경우 2009년 0.6조원에서 

2012년 0.8조원까지 계속된 증가 추이를 보인 반면, 단기차입 은 2011년 0.05조

원까지 감소하 다가 2012년 0.2조원 규모로 격히 증가하 다.



이를 2012년 역자치단체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인천이 유동부채가 약 8,420

억 원으로 가장 높고 비유동부채도 경기도가 3610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 개발 부문의 지방자치단체 체 총 부채액은 2009년 10.1조원 규모에서 



2010년 11조와 2011년에는 11.71조원, 2012년에는 12조원으로 지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부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동부채의 경우 2009년 1.7조원, 2010년 2조원, 

2011년 2.1조원, 2012년 2.3조원으로 꾸 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유동부

채의 경우는 2009년 8.4조원 규모에서 2012년 9.7조원으로 1.3조원 증가하여 유

동부채에 비해 양 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  역시 

2009년 0.08조원 규모 던 것이 2012년 0.12조원으로 증가하 으며, 이는 장기차

입 이 2009년 0.07조원에서 2012년 0.1조원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같

은 시기 단기차입 은 0.00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개발기 의 총 부채는 2009년 10조원 규모에서 2012년 12조 규

모로  20% 증가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가 유동부채 6500억 원과 비유

동부채가 2조 9300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부채 계산 시 국제기 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범

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

체가 리하는 부채의 범 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다수이다(정재

진･라휘문, 2013). 실제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총부채는 26조 7천억 원이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5천억 원으로 3배 수 이고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3조5천억 원으로 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 59개와 지방공단이 78개 총 137개가 운  에 있다. 

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일부인 반면 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별도의 독립법인이다. 지방공기업 경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2년 말 

기  공사･공단의 부채규모는 54조원으로 이는 2011년 51.4조원에서 증가하 다.

･

역자치단체별 공사･공단 부채 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  역자치단

체 에서 서울이 22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 말 지방공기

업 체 부채비율은 74.7%로 한국은행 기업경  분석 상 체 산업 부채비율 

152.7%보다 양호한 듯 보이지만 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도시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86.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08년 융 기에서 재정사업을 확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속히 증가하

고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조하여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다. 한 임

주택, 보 자리사업, 신도시 등 규모 국책사업과 낙하산 인사에 의한 비효

율 인 경 이 원인인 것으로 지 되었다(정창훈, 2014). 

･

2012년 말 기  역자치단체별 공사･공단의 1인당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역

자치단체 에서 인천이 290만원으로 1인당 부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12년 말 기  역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공사는 

울산, 공단은 부산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도시공사는 2012년 말 기  

부채가 4,957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76.7%이다. 울산시는 부분의 부채가 역세

권 개발과 련된 것으로 분양이 활성화되면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 실제 울산 도시공사 부채 가운데 55.5%인 2,750억 원은 KTX 울산 역세권 개

발을 해 빌린 돈으로 울산역 앞 약 12만 평을 개발해 분양했지만 2011년 기  

22%만 팔렸지만 역세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울산신문 2014-2-25).

2012년 말 기  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는 강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 도의 경우 지방공단을 운 하지 않

으며, 신 소속 자치 시에 공단이 존재한다).



･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사업의 부채는 모두 서울, 부산, 인천, 구, 주, 

 등 울산을 제외한 특･ 역시에서 발생하 다. 도시철도 사업의 총 부채는 

2010년 약5조 3천억 원 규모까지 늘어났다가 2011년에는 5조원, 2012년에는 4.8

조원 규모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 사업의 유동부채는 2009년 1.9조원에서 2010년 2.5조원으로 0.6조원 

증가하 다가 2011년 1.9조원으로 2012년에는 1.6조원으로 감소하 으나, 비유동



부채는 2009년 3.7조원에서 2012년 4.3조원으로 0.6조원 증가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9년 4.1조원 규모 던 차입 은 2012년 4.2조원으로 0.1조 증가하 으

며, 단기차입 이 2009년 1.19조원에서 2012년 1.12조원으로 소폭 감소한데 반

해, 장기차입 은 2009년 2.9조원에서 2012년 3.1조원으로 0.2조원 증가하 다. 

한, 도시철도 사업 부채의 부분은 서울시(2009년 3.4조원, 2010년 3.5조원, 

2011년 3.6조원, 2012년 3.5조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의 자본  

 부채비율의 추이를 보여 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32.2%에서 

2012년 34.3%로 증가하 는데, 이는 자본 이 2009년 17조 8천 7백억 원 규모에

서 2012년 17조 8천 4백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부채총액의 경우 2009년 5조 7천 

5백억 원 규모에서 2012년 6조 6백억 원 규모로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역자치단체별 도시철도공사의 자본   부채비율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의 경우 서울 64.1%, 부산 25.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본 과 부채규모 역시 서울과 부산이 각각 6조 7천 7백억 

원, 4조 3천 4백억 원, 3조 4천 3백억 원 8천 8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사업 부채는 사업별 부채액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연도별 부채 규모는 2009년 34조, 2010년 37조, 2011년 40조, 2012년 

43조 로 꾸 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총 부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공사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모두 2009년 12.6조원, 22.3조원 규모

에서 2012년에는 각각 5.1조원, 3.4조원 증가하여 17.7조원, 25.7조원 규모를 보

이고 있다. 차입  역시 꾸 히 증가하 는데, 총 차입 액은 2009년 26.1조원에

서 4조원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1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차입  종류별로 

보면 장기차입 이 2009년과 2012년 모두 20조원 규모로 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

면, 단기차입 의 경우 2009년 6조원에서 2012년 10조원으로 4조원 증가하여 큰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9년 약 16.3조에서 2012년 18.3

조로 12.5%로 증가하 으며, 인천이 2009년 4.4조에서 2012년 7.9조로 79%, 경

기가 2009년 6.7조에서 2012년 8.4조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06년부터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 으나 

2010부터는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12년 말부터는 0.2%의 증가율을 보

여 증가율 추세가 폭 둔화되고 있다. 한 2013년 결산 분석 결과, 지방도시개

발공사 부채가 43조 5000억 원에서 43조 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고 특

히 공사채 발행과 계있는 융부채(이자비용 발생)가 1조2000억 원 었다. 사

업추진에 따라 임 보증 과 선수 이 각각 9000억 원, 2000억 원 증가하여 재

무구조가 개선되고 업이익도 608억 원 자에서 1242억 원 흑자로 돌아서 부

채의 험도가 낮아지는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사업타당성 검

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등 부채 억제

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여 부채감축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자본  

 부채비율의 추이를 보여 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453.1%에서 

2012년 386.3%로 감소하 는데, 이는 부채규모가 2009년 34조 9천 8백억 원 규

모에서 2012년 45조 5천 2백억 원 규모로 증가한 반면, 자본  규모 역시 2009년 

7조 7천 2백 원 규모에서 2012년 11조 2천 6백억 원 규모로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역자치단체별 도시개발공사의 자본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부채규모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가 18조 3천억 원, 7조 9천억 원, 8조 4

천억 원 규모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본 비 부채비율에서는 경남이 

685%, 강원이 626%, 북이 498%로 나타나 경남, 강원, 북의 도시개발공사들

이 자본 비 많은 부채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단 연도별 부채 규모는 2009년 약 2740억 원, 2010년 

2410억 원, 2011년 2480억 원, 2012년 2120억 원으로 꾸 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 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서울이 지방공단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총 부채의 75%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단은 유동부채의 경우 2009년 0.17조원 규모에서 2012년 0.13조원 감소

했으며, 비유동부채는 2009년 0.1조원에서 2012년 0.08조원 규모로 감소하 다. 

차입  규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 는데 장기차입 은 2009년보다 2012년은 4

배 이상 감소하 고, 단기차입  역시 5배 이상 감소하 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강원에서 부분 발생하 다(경기: 2009년 0.4조원, 2010년 

0.6조원, 2011년 1.5조원, 2012년 2조원; 강원: 2009년 0.3조원, 0.3조원, 2011년 

0.4조원, 2012년 0.4조원).



아래 그림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의 자본   

부채비율의 추이를 보여 다. 지방공단의 부채비율은 2009년 41.2%에서 2012년 

30.2%로 감소하 는데, 이는 자본  규모의 경우 2009년 6천 5백억 원에서 2012년 

6천 8백억 원으로 약 3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부채규모의 경우 2009년 2

천 6백억 원 규모에서 2012년 2천 6십억 원으로 약 600억이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역자치단체별 지방공단의 자본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부채규모에서는 서울이 5백 3십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본규모 역시 2백 6십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비율 205%

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채규모에서는 2백 7십

억 원 규모로 서울에서 비해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규모에서는 3십 5억 

원 규모로 매우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어 자본 비 부채비율에서 7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안 행정부 백서에 의하면 2012년 12월 기 으로 약 495개(지방공기업

법 상 제3섹터 32개 포함)의 출자･출연기 이 설립･운 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 수는 총 2만 5,126명(평균 54명)이고, 자산은 총 12조 8,404억 원(평균 275

억 원), 부채는 총 3조 3,464억 원(평균 72억 원)이다. 2012년 경 성과는 지방자

치단체 체 으로 1,275억 원(기 당 평균 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 으

며, 직원 채용권은 1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445개 기   86%(383개)는 이사장, 

원장 등 해당기 의 장에게 있고 나머지 기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44개, 9.4%) 

는 이사회(18개, 4%)에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



･

국가 공공기 은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에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에 근거를 두고 체계 으로 리･운 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  인 출자･출연기 은 민법･공익법인설립에 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

로 설립한 경우가 398개 기 이고,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만 설립한 경우가 55



개 기 이며, 나머지는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립･운 되고 있어 공통 ･

체계 으로 용할 규범이 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 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체육, 

복지 등 행정수요를 문 이고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2012년 12월 기 으

로 약 495개(지방공기업법 상 제3섹터 32개 포함)의 기 이 설립･운 되고 있으

나 이들 기 들에 공통 으로 용할 설립 차와 인사･ 산･조직 등 세부운

기   지도･감독권한 등이 없어 매년 해당기 에서 채용비리와 부실경  등의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안 행정부, 2014). 이에 안 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

자기   출연기 에 용할 설립과 운  등에 한 공통 운 기 을 마련하여 

해당기 의 경 을 합리화하고 운 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 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 의 운 에 한 법

률 제정하 다. 이는 그간 인사, 산, 조직운  등에 한 반 인 운 상 문제

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건 한 기  운 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  본

연의 설립목 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산업의 진흥 등에 실질 으로 이바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BTL(Build-Transfer-Lease)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공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고 BTL사업

의 회계처리는 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하다. BTO(Build-Transfer-Operation)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해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리 운 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지

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BTL･BTO) 사업시행자에 지 하는 건설보조  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탁한 탁 행사업자에게 지 하는 탁 행사업비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민간투자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건설보조  는 탁 행사업비가 연차 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출시 

건설 인 자산으로 처리한 후 이를 완공 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자



산으로 체한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해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실제 채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채 범 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잠재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범 에 포

함되어져야 한다. 2012년 말 기  역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유치 지 액 

계를 살펴보면, 주, 인천, 서울, 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에서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회계･ 리 과목별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

면 유동부채는 2011년도 비 0.5조 증가하 는데 단기차입   유동성지방채

증권은 감소하 고 기타유동부채  일반미지 과 단기 수보 이 감소하

다. 지역사업을 한 장기 앙정부･유동성장기미지 , 기타유동부채, 선수수

익 등이 증가하 다. 장기차입부채는 2011년도 비 0.6조 감소하 다. 앙정부 



 장기차입  상환으로 부채가 감소한 반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발행

도은 일부 증가하 다. 기타비유동부채는 2011년도 비 3조 2,920억 증가하

다. 퇴직 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모두 증가하 고 기타비유동부채  BTL 

임 료 등 장기미지 과 기타부채가 증가하 다.

･



지방자치단체 부채성격에 련된 지 까지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2007년도

에 본격 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되기 이 과 이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되기 이 에는 주로 채무 자료를 이용하여 산 비 

채무비율이나 리채무비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채무 황  재정건 성을 



악하거나 지방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거나 지방정부의 채무를 유형화

하여 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7년 이후의 연

구들은 발생주의 의 부채를 유형화하여 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도

되고 있다. 

김렬･구정태(2002)의 연구는 부채가 아닌 채무에 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채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기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

다. 미국 지방정부들의 채무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 채무를 보증채무, 수익채무, 

총 채무로 구분하여 각각에 한 향요인을 분석하 는데 보증채무는 노령인구

비율, 주민소득, 정부 간 이 재원 등에 의해 향을 미치고 있고, 수익채무의 경

우 자본지출규모가, 총 채무는 정부 간 이  재원규모가 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 다. 배인명(2009)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한 향요인

을 분석함에 있어 지방채발행액을 이용하 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가 차지하고 있다는 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지

방채 발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규모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방 채무에 한 실증분석에 의존재원규모와의 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제도의 도입으로 발생주의 의 부채규모가 생

산되기 시작한 2007 회계연도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회계  에서 

유형화하여 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 다. 정성호(2011)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채를 총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로 유형화하여 각각 유형별 부채

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하 다. 특히, 이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체를 

상으로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기반 시설투자 규모

를 향요인으로 한 패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와 사회기반

시설투자 간에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정성호는 지방자치단체 부

채를 총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로 유형화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한 연구를 꾸 히 진행하 다(정성호 2012; 정성호, 정창훈, 박정수 2012; 

정성호 2013; 정성호 2013).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원인들에 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과 계되는 요인들을 사용한 연구로는 지방교부세(윤석완 

2009), 재정수익(정성호 2012), 유형자산투자규모(정성호, 정창훈, 박정수 2012), 

이 재원규모(정성호 2013), 지방공기업 부채규모와 민간투자사업규모(정성호, 

2013) 등이 있으며, 이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부채(총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는 지방지출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재정능력이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외에 주민 측면의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주민 측면 요인 에서 윤석완 

(2009)은 고령인구비율에 을 둔 연구를 진행하 다. 윤석완 연구는 향요인

으로 주민 측면 요인으로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유형화된 채무 혹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규모만을 

분석 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 이 있다. 자방재정과 고령인구 비율과의 계

를 분석한 연구로는 허명순(2003)의 연구가 있는데, 허명순은 미국 507개 지방정

부의 지방채발행액을 이용하여 고령인구비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의 

계를 분석하 다. Bahl and Duncombe(1993)의 연구에서는 개인소득과 지방채

무와 계가 분석되고 있으며, 정성호와 정창훈(2013)은 개인소득수  측정을 

해 소득할 주민세를 이용하고 있다. 인구규모와 인구 도를 향요인을 설정하

여 분석을 진행한 연구들도 있다(Bahl and Duncombe, 1993; Fabricant 1952; 정성

호･정창훈 2013). 

셋째,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원인에 한 해외연구들은 주로 부채(liability)와 

채무(debt)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 요인 분석

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alaguer-Coll & Prior(2013)은 스페인 지방자

치단체를 상으로 리자의 통제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수

에 한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리자 요인 이외에 재정  요인, 사회



경제  요인, 정치  요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수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anuto & Liu(2013)은 개발도상국의 앙정부 하부기 의 채무 증가

원인에 한 연구를 실시하 으며, 도시화로 인한 사회기반 시설의 수요 증가가 

개발도상국들의 채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right(2011)은 미국 

지방정부의 지방채발행규모의 변화에 한 연구를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의 경제 기가 지방정부의 채무증가에 커다한 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지방

정부 채무증가의 역사 , 시간  근법을 강조하 다.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본 연구의 분석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

체 부채의 성격에 한 지 까지의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복식부기회계 도

입 이 의 연구들은 주로 지방채 발행액을 활용하여 채무 황  재정지출규모 

 의존재원과의 향 계에 을 두고 있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이후

의 연구들은 회계제도상 분류를 심으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총부채 등에 

을 둔 연구와 논의들이 시작되었으나 부채유형별 분석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한 연구들은 특별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성을 악하기 해 부채 유형별 황 악 

이외에도 경 성과는 효율성을 악할 수 있는 자기자본순이익률이나 자기자본

회 율 지표를 활용하고 자기자본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고정부채의 

문제 을 발견할 수 있는 차입 비율 등의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부문별 재

정건 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원인에 한 지 까지의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

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지표인 자체재원이나 의존재원 혹은 재정지출규

모 등과 부채와의 향 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주민측면의 요인인 고

령화정도  개인소득과의 련성 등이 분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채의 원인 분석을 해 주민측면의 요인을 수요자측면의 요인으로 자

치단체의 재정능력은 공 자 측면의 요인으로 그리고 자치단체의 정치 요인과 

자치단체 재정 기 리의 제도  측면까지 정치시장모형으로 통합하여 분석함

으로써 보다 분석모형의 완결성을 시도한다. 



2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부채 황 분석을 통해 총 부채규모, 일인당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을 살펴 으로써 재정건 성  안정성을 악해 보았다. 3장에서는 

특히 지방공기업의 재정안정성과 더불어 경기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 상황과 

그 운용이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좀 더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2009년부터 2013년(5개년) 동안의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차입  의존도, 자기

자본회 율, 자기자본순이익비율 등을 분석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성을 악하기 한 분석지표로는 차입  비율과 자

기자본회 율, 자기자본순이익률이 포함되었다. 첫째, 자기자본순이익비율은 자

치단체의 경 성과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투자자본의 효율성, 이익창출능력 등에 

한 평가는 물론 경 성과를 요인별로 분석하기 한 자료이다. 둘째, 자기자본

회 율은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자산의 운용이 얼마나 효율 으로 수행

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재무비율이다. 셋째, 부채비율은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안정 이며 안정행정부에서 

200% 미만을 권고하고 있다. 넷째, 차입 의존도는 부채비율과 달리 경기변화에 

따른 고정부채의 문제 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단기차입 과 장기차입 을 

총자산으로 나  비율인데 이는 30%가 넘어설 경우 경 에 심각한 험을 유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직 기업의 2009년부터 2013년(5년) 동안의 차입  의존도, 부

채비율과 자기자본회 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등 4가지 지표로 재정건 성을 살

펴보면 첫째, 직 기업의 경 성과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순이익비율은 2009년도 

이후 지속 으로 악화되다가 2012년부터는 마이 스 상태를 보이고 있고 둘째, 

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자산의 운용이 얼마나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회 율은 향상과 악화가 반복 인 측면이 있다. 셋째, 부

채비율은 낮은 수 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넷째, 차입 의존도는 

2011년 이후 고정부채가 증가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직 기업의 2013년도 재정건 성을 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직 기업의 경 성과를 보여주는 자기자본 비순이익비율과 자기자본회 율 부

분에서 상당히 비효율 임을 알 수 있으며 차입 의존도 부분에서도 , 경기, 



제주가 고정부채비율이 험수 에 있고 부채비율에서는 제주도가 안 행정부

에서 권고하는 수 을 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체 직 기업의 

재정건 성 분석결과 2010년 이후 자기자본순이익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차입

 비율과 부채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순이익비율

로 표되는 경 성과는 경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직 기

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을 자치단체 직 공기업별로 재정안정성과 더불어 

경기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 상황과 자신의 운용이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 등을 차입  의존도와 자기자본회 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부채비율 분석지

표로 자치단체 직 공기업 사업별로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은 막 한 자본의 투입이 요구되지만 필수 인 공익사업

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  경 하는 방식으로 주로 운 되고 있다(유 록, 

2013b). 2012년 말 기  1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지방 상수도가 수평

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수직 으로는 지방 상수도와 역 상수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 상수도와 역 상수도가 공 주체가 되어 할지역 주민과 인근 지

방자치단체 는 그 주민에게 원수 는 정수를 공 한다. 지방 상수도는 시･군

에서 직  운 하는 정부 부서형과 사업소 형태로 운 되는 지방 공기업형이 있

고 역 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담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를 

공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은 정부 부서형, 사업소 형태의 지

방 공기업형, 공사 탁형 등 여러 조직유형으로 운 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시행령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상수도 사업은 지

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사업자 수는 총 164개이며 특･ 역시 7개, 경기도 

31개, 강원도 14개, 충청도 16개, 라도 16개, 경상도 27개, 제주도 1개 등 총 

112개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의 용을 받고 있다.5)



<표 3-3>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상수도 사업의 부채비율이나 차입 의존도도 낮은 수 으로 유지되고 있

어 상수도 사업의 재정건 성이 상당히 양호하지만 이와 함께 자기자본순이익비

율이나 자기자본회 율을 상당히 미미한 수 이어서 경 성과나 자본이 효율

으로 운 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 다. 

<표 3-4>에서는 2013년도 역자치단체별 상수도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

로 보여주고 있다. 자기자본순이익비율은 구 역시, 역시, 제주도가 상

수도의 이익창출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부산 역시는 자 음을 알 수 있다. 부

채비율과 차입 의존도는 제주도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사업의 부채 규모는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

본비용과 감가상각비가 과다한데 비해 공공요  인상 억제정책으로 요  실화

율이 2012년 말 기  79.7%로 상당히 낮아 원가도 못 미치는 수 이다. 자치단

체별 수인구와 시설규모가 달라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  8.3

배, 요 은 3.1배 차이가 나며 충분한 수량 확보와 고품질의 수질확보 등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인구가 은 시군구는 특히 열악하다.6) 특･ 역시를 제

외한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 상수도 사업규모가 세



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상수 망 노후 로 개량 등 시설개선 투자가 부족해 

연간 약 5천 100억 원이 수에 의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한 특･ 역시를 

제외한 국 수도요  실화율은 66.1%에 불과하고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산에서 보조받게 되어 있다(환경부, 2012). 2013년 체 상수도가 156억 

원의 경 이익을 기록했지만 시군구 상수도는 경 손실 31억 원이 발생했고 지

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운 자 보 액으로 687억 원을 설비투자 재원으로 3647

억 원을 지원했다(뉴스와이어 2013-12-10). 

지방 상수도는 자치단체 개별 으로 수돗물을 공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요 은 생산원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재원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한 상수도 사업 종사자의 부분

은 단순 업무인력인 기능직, 청경  일용직으로 순환보직에 따라 자주 보직이 

변경되어 문성과 기술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해 안 행정부와 환경부는 지방 상수도를 권역별로 역화하여 문 으로 

리하거나 수평 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역 상수도를 탁하는 기본방침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상수도 사업을 수평 으로 통

합하면서 수직 으로 수자원공사에 자율 으로 탁하여 운 하는 방식을 도입

하고 있다.7)

지방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  직  경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하수도 

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막 한 자본이 투자되는 고비용 장치 산업이기 때문



에 원가 감 노력이 요하다(유 록 2012b). 2012년 말 결산기  하수도공기업

은 국 으로 86개로 인력규모는 2,972명이고 산규모는 4조9.064억 원이다. 

재무 상태는 자산이 30조 2,535억 원이며, 이  부채가 3조 5,454억 원으로 자본 

26조 6,629억 원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경 실 을 보면 9,189억 원의 자를 

기록했으며 흑자를 낸 자치단체가 4개인데 비해 자인 자치단체는 82개에 달하

고 있다. 

<표 3-5>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하수도의 자기자본순이익비율과 자기자본회 율은 경 성과나 운용의 효

율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

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재정 기상태를 유발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표 3-6>에서는 2013년도 역자치단체별 하수도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

로 보여주고 있다. 반 으로 하수도사업은 경 자상태이고 특히 주 역시

나 제주도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에서도 험수 를 넘고 있다.

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 성 확보 방안을 논함에 있

어 수익률 증  등과 같은  경 성과의 개선과 부채비율  차입  비율의 감소

를 통한 건 성 확보가 우선임은 분명하다. 특히나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

성 분석결과 높은 수 의 차입  비율과 부채비율이 나타나고 있음은 건 성 



확보를 해 차입   부채비율을 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경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유

록, 2012)에 의하면 낮은 투입요소 효율성과 규모효율성이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낮은 경 성과에 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한 개선역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하수도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수익률 개

선을 통한 경 효율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한 낮

은 요  체계가 낮은 경 성과의 원인으로 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나 하수처리 시설의 신설  확충에 막 한 자본이 투자되는 하수도 사업의 특

성과  단순히 경 효율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 실이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이후 하수처리원가는 꾸 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요  

실화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배수호 외 2014) 한 지방하수도 공

기업의 재정건 성을 논의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낮은 요  실화율은 하수도 

공기업의 경 압박을 가 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 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

으로 하수도 시설의 유지  개선에 악 항을 끼치며 환경의 질 악화를 래

할 수도 있다. 하수도 공기업에 한 기술 신과 경 신을 통한 원가 감 노

력과 함께 한 요 실화률의 실  역시 요하다. 하수처리원가가 상승하

고 있음에도 공공요  인상 억제정책으로 하수도 요  실화율이 2004년 

55.5%에서 2009년 41.1%, 2012년 27.03%로 지속 으로 악화되고 있음은 요

실화의 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요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해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  인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실  상황을 고려한 탄

력  용이 필요할 것이다. 요 실화와 더불어 상수도 요 에 부과되는 물이

용 부담 의 일정 부분을 하수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경 의 효율성 향상을 추구해 볼 수 있다.

<표 3-7>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 개발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로 보여주

고 있다. 공 개발의 자기자본순이익비율은 다른 직 사업에 비해 상당히 효율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는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재정 기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와 인천시 두 자치단체만이 공 개발 사업을 운  에 

있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모두 경기도 1.2조, 1조원, 9.6조원, 1조원, 

인천시 0.4조원, 0.46조원, 0.56조원, 0.9조원으로 공 개발 총 부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8>에서는 2013년도 역자치단체별 공

개발사업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자기자본순이익비율은 

경기도가 마이 스 상태에 있고 부채비율은 경기도와 인천 모두가 높은 수 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한류월드 테마 크 조성사업 사업자의 자 난 등으로 

한류월드 2공구 계약이 기되는 등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일  30만

평 부지에 2012년까지 단계 으로 한류 테마 크와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건

설하는 한류월드 테마 크 조성사업을 추진하 다. 1구역 조성사업은 부지공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인 한류우드(주)가 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한류월드 

내 복합시설조성사업 건설을 해 부지공 계약을 체결한 일산 로젝트(주)가 

도 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경기도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

를 물색하 지만 경기도도시공사에 넘겼다. 도시공사는 이 자산을 담보도 2조6

천851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 공 개발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로벌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 세입원

인 용지매각수입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인천 경제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가 



18조8,706억 원, 2018년까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해 사들인 일부 땅

을 환매요청 할 경우 2015년 9,222억 원의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 등 기반시설 추진 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며 송도 6･8공

구 매각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비 1,682억 원과 11공구 매립사업 계속비 3,877억 

원이 필요하며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지연될 경우 9-10%에 이르는 지연손해 을 

물어내야 한다. 인천시는 2014년 1,595억 원을 2015년 이후에는 8,729억 원의 용

지매각 을 인천 경제청에 넘겨줘야 해 재정을 더욱 조일 수 있다. 따라서 한

해 7,200억 원의 산을 운용하는 인천경제자유구구역청을 앙정부에 귀속시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이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개발기 제도는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지역개발

공채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재원으로 지역개발기 을 조성하고 이를 다시 지방

자치단체에 융자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공공재를 효과 으로 공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서정섭･김태 , 2002a; 2002b).

<표 3-9>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개발기 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로 보여주

고 있다. 개발기 의 자기자본순이익비율은 다른 직 사업에 비해 상당히 효율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채비율 상당히 높으나 이는 사업의 성격에 기인한 것

으로 재정건 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표 3-10>에서는 2013년도 역자치단체별 개발기 사업의 재정건 성을 4가

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부채비율이 가장 높고 자기자

본회 율은 충남과 제주가 차입 의존도는 인천, , 울산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지역개발기 제도는 1969년 상수도 사업을 한 수도공채의 발행에서부터 시

작되었다. 이 후 1979년에는 읍･면 상수도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원조달을 

하여 읍･면 상수도 지원 고를 설치하 다. 읍･면 상수도 지원 고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1985년에는 시･군의 상하수도 사업에의 융자 확 를 하여 각도별

로 상하수도 지원 고로 개편하 다. 1989년에는 기존의 8개 도에 5개 직할시와 

제주도를 추가하여 14개 시･도에서 지역개발기 으로 확 ･개편하여 상하수도

는 물론 지방공기업 상사업으로 확 하기에 이르 다. 

지역개발기 의 설치는 1989년 5월의 조례제정에 의해 출발하 고 주로 수도

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상으로 융자해 주었다. 1998년 1월에

는 공채 리 비용의 감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해 지역개발공채의 등록발

행제도를 도입하 고 최근에는 공채매출 상을 축소하여 지역개발기 제도 운

의 합리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기 은 시･도가 리주체로서 공채를 매출하고 있으나 최  수요자

는 할 시･군이나 공사･공단이다. 시･도 본청의 타 회계나 기 에서도 지역개

발기 으로부터 자 을 차입하는 사례도 있으나 주 수요자는 할 시･군이 

이다. 융자 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범 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

다. 즉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이 최우선 으로 융자 상이며 도지사  



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각 시･군에서

는 지역개발기 을 활용하여 상수도, 하수도, 공 개발, 의료원, 도시도로, 경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음을 볼 때 각 시･군에서 자체재원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지역SOC의 확충에 지역개발기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개발기 은 

지방공공재의 원활한 공 을 하여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지

만 지역개발기  조성을 휘한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은 강제 첨가 매출방식을 취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규제행 에 속하고 리 융환경은 지역개발공채의 

경쟁력을 하시키고 있다. 리는 발행 리와 융자이율과의 차이가 좁 지고 

잔고의 치이율 역시 낮아지게 되어 일정 시 에 오히려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리로 인해 융자주체인 시･군의 수요가 감소되고 결과 으로 여유 

자 이 되고 있는데 은행에 치된 여유자 은 낮은 은행이율에 의해 손실

의 주된 원인이 된다(서정섭･김태 , 2002a; 2002b).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2009년부터 2013년(5년) 동안의 차입  비율과 자

기자본회 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등 4가지 지표로 재정건 성을 살펴보면 첫째, 

공사･공단의 경 성과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순이익비율은 2009년도 이후 지속

으로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고 둘째, 공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자산

의 운용이 얼마나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회 율은 직

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효율 으로 운 되고 있다. 셋째,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

은 수 이며 넷째, 차입 의존도도 마찬가지로 2009년 이후 비슷한 수 을 유지

하고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 으로 유지되고 있어 재정 험 리방안이 필요하다

고 보여진다.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2013년도 재정건 성을 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

면, 경 성과와 자기자본의 효율성은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 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 특징 이며 제주도나 울산의 경우 자기자본회 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은 부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차입 의존도

는 경북이 험수 를 넘고 있다.



･

･



자치단체 도시철도 사업 재정건 성 분석의 특징은 낮은 부채비율과 함께 동

시에 낮은 경 상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도시철도의 경 상 자는 낮은 

공공요  수 과 복지무임 수송손실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13년 기  도시철도의 요  실화율은 61%이다.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의 노인들을 한 복지무임승차 손실은 지방자치단체 보 분을 감안해도 체 

손실의 51%에 해당하는 3924억 원이며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규모 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 보   건설부채 상환을 해 지방자치단체가 2008년부터 

도시철도에 매년 6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 손실이 

계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13>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로 보여

주고 있다. 도시철도의 자기자본순이익비율은 마이 스 상태를 지속 으로 유지

하고 있으나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는 상당히 안정 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의 2013년도 재정건 성을 역자치단체별로 살펴

보면, 경 성과와 자기자본의 효율성은 상당히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 차입

의존도는 서울이 험수 에 있고 부채비율도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5>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자기자본순이익비율과 자기자본회 율은 미미한 

수 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는 안 행정부의 

험수 기 을 과하고 있어 상당히 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2013년도 재정건 성을 역자치단체별로 살펴

보면, 자기자본순이익비율과 자기자본회 율 부분에서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이 상당히 높은 마이 스 상태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서울, 부산, 인천, 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북 등이 높은 부채수 을 나타

내고 있으며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등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입

 의존도 측면에서도 험수 를 과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재정건 성이 낮은 수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의 주력 사업인 택지개발사업 등이 부동산 불경기와 연 된 건설경기 침체가 장

기간 지속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SH 공사 18조 3,000억 원, 인천도시공사 7조9,000억 원, 경기도시공사 8조

4,000억 원 등 수도권 개발공사가 체 부채의 부분을 차지한다. 부채비율이 

364%인 SH공사는 2011년 4,30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지만 2012년에는 5,354

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수익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 다. 강원개발

공사는 부채비율 338%로 동계올림픽 개최를 해 건설한 알펜시아리조트 운

과 련해 지속 인 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서울경제 2013-11-6). 



인천도시공사는 부채비율 356%로 규모 개발사업에 투자(운 자본)을 함에 

따라 부족자  부분을 외부 차입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총 부채 13조원  8조2,556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부채 2조

9,491억 원과 하늘 택지개발 9,579억 원, 검단산업단지 조성사업 7,029억 원, 도

화구역 도시개발 8,955억 원 등 형사업의 투자비 회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보상한 검단신도시 시범단지 지구 착공시기를 내

년으로 미룬 뒤 사업비 이월로 2016년까지 1,274억 원의 자 수지를 개선하겠다

는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의 이런 방침은 공공시행자인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활성화 이후로 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이고 이는 융비용 부담을 계속 끌고 가

는 등 근본 인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 이다. 인천도시공

사와 LH가 7  3지분으로 공동 시행하는 하늘의 경우 2007년 4월 분양이후 체 

분양률은 지 까지 24%에 머물고 있다. 검단산업단지도 2009년 3월 분양이후 

재까지 분양률이 69%에 불과해 공사채 상환이 늦어지고 있다. 도화구역 도시개

발 사업 역시 2007년 9월 보상이 이 졌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인

천도시공사는 투자유치와 분양을 통하 부채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인천시의 자산 추가 출자(2015-2017년 9천억 원)와 도시개발사업 손실액에 한 

시의 재정지원, 시 행사업비 미정산  연차  지원(2014-2017년 2,059억 원)등

으로 인천시에 기 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신문 2014-06-26).

경기도시공사가 빚더비에 오르게 된 직 인 원인은 경기도를 신해 각종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돈 안되는 공약사업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공사의 

융부채 3조9,694억 원은 지역개발기 에서 4,920억 원, 국민주택기 에서 

1,903억 원, 에 지이용합리화기 에서 25억 원을 빌려썼다. 땅 주인에게 갚아야 

할 용지보상채권은 7,655억 원이고 공사채는 1조1,691억 원, 율기  차입 은 

1조3천억 원, 기업어음은 500억 원에 달한다. 이  규모가 가장 큰 융기  차

입 은 교신도시 조성사업에 들어갔고 공사채는 화성 동탄 2지구와 교신도

시 조성사업에 사용했다. 용지보상채권은 고덕산단과 택지, 화성 동탄 2, 곡해

양산단, 양주홍죽산단, 안성 제4산단 등에 쓰여졌고 지역개발기 은 교, 김포



양 산단, 고덕산단 조성 사업비로 쓰여졌다. 이들 사업은 ･ 직 도지사의 공

약사업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해 추진된 이른바 하명사업으로 기업논리에 비

춰보면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으로 분류된다. 결국 공사는 7조5,271억 원이라는 

천문학 인 빚더미에 올랐다. 공사는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며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부채를 4조66억 원으로 

일 계획이다. 우선 고정자산인 제3경인고속도로로 보유지문 매각을 통해 442

억 원을 회수하고 수원 팔달문과 고양 일산의 주차장 터를 팔아 251억 원을 마

련하고 화성동탄 임 주택을 조기분양해 300-500억 원의 자 을 마련해 1,193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재고자산인 교  동탄신도시 등의 택지를 팔아 1조

4,063억 원을 마련하고 고덕  안성4산업단지 등을 매각해 2조327억 원, 김포한

강신도시 아 트 등을 분양해 6,626억 원의 자 을 조달하는 등 총 4조1,016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2015년까지 6,495억 원을 투자할 정이었던 양평보통산단과 평택 포승산

단의 투자비용을 71억으로 이고 남양주 지 보 자리사업 지분 30%를 민간에 

배분하는 등을 통해 1조5,488억 원의 사업비를 일 정이다. 인력 감축과 인건비 

삭감 등 2015년까지 인력을 10%(40명) 이고 기본 을 직 에 따라 5-1% 깍고 

경상비도 10% 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상당수는 부동

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부일보, 2011-4-13).



<표 3-17>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의 재정건 성을 4가지 지표로 보여

주고 있다. 도시공단의 자기자본회 율은 상당히 효율 으로 운 되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험수 를 넘긴 채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 사업의 2013년도 재정건 성을 역자치단체별로 살

펴보면, 자기자본의 효율성은 인천, 주, , 울산 등이 높은 상당히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부산, 인천이 험수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와 공 자 측면에서의 요인들과 기 리제도  단체장

의 특성 등의 제도  측면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성격에 미친 향을 

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을 정

치시장모형(Political Market Model)에 의해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시장모형에서

는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근거하여 지불의사가 있는 수요자 측면

의 요인과 수요자에 요구에 반응하여 공 량을 결정하는 공 자 측면의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한 의사결정- 본 연구에서는 부채의 성격-을 결정하며 

재정 기 리제도나 단체장의 특성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 제도  측면이 이러한 

결정에 한 향을 다고 본다. 

한 지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감축을 해 도입된 다양한 재정 기 리

제도들이 도입되어왔으나 그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부채의 규모에 향을 주는지

의 여부를 검증해 보는 연구들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강시장

약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료 혹은 정치인 출신인지, 재선 혹은 삼

선인지, 투표율은 높은지 혹은 낮은지 등의 정치 제도  요인들이 부채의 규모

에 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을 정치시장모형(Political Market 

Model)에 의해 이론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정치시장모형은 시장에서 공 과 수

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한 결정도 수

요자와 공 자 측면의 경제  요인에 의해 기본 으로 결정되지만 정치제도와 

재정 기 리제도 등 제도  측면의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향을 다는 

논리이다. 정치시장모형과 비슷하게 근한 연구로는 김렬･구정태(2002)가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통계학 ･정치 ･경제 ･재정  여건이나 특성들이 지방 채무

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규제 등이 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주민소득, 인구규모  인구 도, 고령화정도 등 수요자 측면의 요인이 지방자

치단체의 채무  부채에 향을  수 있다. 1인당 주민소득과 총 채무  수익

채무와의 계에서 부(-)의 계가 입증한 연구(Bahl and Duncombe 1993)와 개인

소득이 높은 주들이 지방채 발행여건이 우수 하여 낮은 소득 지역에 비해 채무

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가 있다(Eberts and Fox, 1992; Temple, 

1994). 정성호･정창훈(2013)의 연구에서는 소득할 주민세와 총부채의 계는 부

(-)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규모와 인구 도는 공공서비스에 막 한 고정비용이 투입된 규모의 경제

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력은 다소 불명확할 수 있다(Bahl and 

Duncombe, 1993; Fabricant 1952). 정성호･정창훈(2013)은 인구 도가 증가할수록 

총부채와 유동부채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을 밝혔다. 인구 도가 클

수록 총부채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유형이 군의 경우이고 이는 재정력이 취약

한 군의 경우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서 일부화하기는 어렵지만 인구 도가 증

가할수록 총부채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인구 도가 클수록 장

기차입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의  자치구와 부산, 인천의 일부 자치구, 

울산 구를 제외한 부분의 자치구가 장기차입부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윤석완(2009)는 인구와 고령화 상이 증가할수록 재정지출을 지속해서 증가

시키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허명순(2003)은 같은 맥락에서 미국 

507개 지방정부를 상으로 고령화의 증가가 부채증가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을 밝혔다. 고령화정도와 부채 간 정(+)의 계에 한 연구(Clingermayor 

1991, 임성일 2007), 그리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조달된 재원이 노년층에 사용되



지 않기 때문에 부채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Ellis and Schansberg 1999; 

김제안･채종훈 2003) 등이 있다. 이는 노인인구와 직  련된 복지에 투자되기 

보다는 경제활동인구의 자신들과 직  련된 복지나 자녀교육에 한 지출압력

에 더 많은 향을 받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정성호･정창훈(2013)은 고령화와 부

채의 련성은 일반 인 시각에서 고령화 정도가 클수록 지방세입을 감소시켜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성상 지방교부

세가 이를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는

데 고령화가 오히려 단기성 부채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는 추후 분석이 필요함

을 제시하고 있다.

 SOC 재정수요 변수들(GRDP, 노령인구비율)이 높

은 지역일수록 부채규모가 클 것이다.

공 자 측면의 요인들이 정부 산  지출과 채무  부채에 한 산의사결

정에 향을 끼칠 수 있다. 재정지출과 직결되는 부채결정요인에 한 연구는 

자체재원을 포함한 산 규모에 연 된 연구(Danziger, 1978)가 있다. 지방재원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뉜다. 자체재원은 세수입과 세외수입이고 의존수입

은 국고보조 과 지방교부세 등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을 조

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한 노력보다는 앙정부의 재

정지원이나 지방채발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 체  에서 비효율 인 재

정운 을 야기한다(배인명, 2009). 배인명(2009)은 의존재원이 지방채발행에 미

치는 부(-)의 향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지방채발행을 제한하는 이 인 효

과를 지님을 분석하고 있다. 즉, 의존재원이 증가되면 지방채발행을 이고, 동

시에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본다. 

정성호(2012b)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이 총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재정수익은 총 산의 규모, 자체조달수익, 정



부 간 이 수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재정수익규모가 크면 재원이 

풍부하여 부채가 감소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조달수익이 건실한 역시와 

도의 부채가 오히려 증하고 있는데 인천, 구, 부산이 그 이고 산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심각한 수 이다(정성호, 2012c). 우리나라는 역시도 단 로 

재정배분이 되고 있어 비교  재정이 건실할 것이라는 상과는 달리 산의 규

모가 큰 역시도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 히 리되어져야 한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이 부채증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단기차입 , 단기 수 , 유동성 장기

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를 발행하게 된다. 최근의 경향은 역자치단체나 기

자치단체 모두 장･단기 차입 등을 통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역자치단체

는 총 산규모와 자체재원규모가 단기차입 등을 통한 부채증가에 연계될 가능성

이 크고 자체재원이 부족한 기 자치단체들은 의존재원규모가 장기차입부채를 

통한 부채증가에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정성호(2012b)의 연구는 자체조달수익

(자체재원)과 정부 간 이 수익(의존재원)이 부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투자와 총부채의 연 성이 높다(Ellis and 

Schansberg, 1999; Bahl and Duncombe 1993). 정성호･정창훈은 유형자산이 지방

자치단체의 총부채에 향을 연구하 다. 자치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형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할수록 총부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가지면,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 총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 역시･도의 증가율이 5.17%로 가장 높고 설명력(85.26)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 역시･도 심으로 재정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

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 등 기본 인 인 라 구축을 한 장기차입부채를 선

호하는데 우선 치 을 쌓아 과시  효과를 얻고 재정의 책임성 논란에서 비교  

자유롭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약사업 추진을 이유로 사회기반시설 투

자에 재원을 늘릴 개연성이 크며 일반 으로 이러한 투자에 장기차입부채를 선

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인천, 구, 부산 등의 역시아 비교  재정이 건실



한 천안, 성남 등의 시 단  도시의 장기차입부채가 많고 군과 자치구는 장기차

입부채를 활용하지 않는다. 자치구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보다는 복지시설 

등 일반유형자산 투자에 장기차입부채를 활용하는데 자치구의 경우 부분의 사

회기반시설 투자를 역시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부채규모가 

클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제도  요인에 한 기존연구는 사업실명제, 지방채발행

제도 등의 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과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는 통합 리제

도 등의 제안이 주를 이룬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앙정부의 로벌 경제 기

와 련하여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려 주는 등 제반조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규모 청사의 건립, 

공약사업의 이행, 그리고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재원조달을 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성남시, 인천시, 시흥시, 그리고 태백시의 경우가 이에 속한

다. 강원도 산하기 인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1조 7,000억 원

을 투자했는데 이  1조 4,000억을 빌려서 하루 이자만 1억 3,000만원씩 발생하

고 있다. 더욱 문제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해 수년간 엄청난 재원이 필요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정성호 외, 2012: 

238). 

정성호(2012), 정성호･정창훈(2011)은 외부통제의 목 으로 무모한 사업추진을 

막기 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승인 시 주민투표제 도입, BTL･BTO 등 총체  부

채 리, 사업별 실명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임성일(2011)은 거시 인 에서 

지방 채무 리의 단기  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도 개선, 지방채무 범

 재설정, 일반채무와 공기업 채무의 연계 리를 제안하고 있다. ･장기  

안으로 기채 련 주민투표실시, 자본 산제도 도입, 지방채 총액한도제도 폐지, 



지방자치단체 산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민기(2009)는 지방자치단체의 임 형 민간투자사업의 재정 리 방안으로 행 

산외(Off-Budget)채무에서 산과정(On-Bduget)에 채무편입을 제안하고 있다. 

세부 안으로 기지방재정계획에 BTL 사업을 반 하고 민자유치한도액과 추진

계획 등은 기존의 의회의결에 덧붙여 안 행정부에 제출할 것을 제시한다. 한 

재정 투･융자 심사 상사업과 BTL 사업 심사는 상 정부의 심사를, 실시 약

서는 의회동의조건부로 작성하고 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채무부담행 에 

해당하면 의회의결과 시설임 료 변경 등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석 (2007)은 BTL 사업이 정부의 지 의무를 유발하는 채무의 성격을 지니

기 때문에 투자 련 사업지출의 상한선에 해 논의한다. 특히 정부수입의 1% 

이내로 강력한 재정 칙을 운 하고 있는 라질의 경우처럼 정부 산의 1-2%

로 상한선을 설정하여 국가재정을 리할 필요가 있다. 설령 상한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 형 민간투자사업 특별회계의 도입과 지방의회의 철 한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Spackaman(2002)은 국정부의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추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충분한 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추진되는 산

외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재정통제 상에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국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두 가지 제약조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공부분의 부채

가 체 GDP 비 40%를 과할 수 없고,  다른 하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

한 채무를 정식채무에 포함해야 하는 제약조건을 제도화시켜 놓고 있다.

 기 리제도의 시행이 부채규모를 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1997년 IMF, 2005년도 이후의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

양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부담, 2008년 로벌 경기침체 등의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시성･낭비성 공약사업 등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 이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청사의 건립, 

SOC 건설, 행사･축제 개최 등에 따른 재원조달, 사회복지 수요증가 등은 지방자

치단체의 총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 역시, 시흥시, 그

리고 태백시를 그 로 들 수 있다. 성남시의 산선언은 규모 시설투자를 요

하는 교특별회계와 연 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궁극 으로 재선의 확률을 높이기 한 유인이 내

재되어 있는 주체  행 자이며 재선을 목 으로 테마성 유형자산에 투자할 개

연성이 상당히 크다. 일반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시설투자, 사회기반시

설투자,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에 한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을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유형자산의 투자는 결국 부채로 이어질 개연성

이 크다. 복지사업을 지향하는 자치단체장이라 할지라도 주민편의시설 등에 더 

많이 투자할 개연성이 크며 이 한 부채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는 기

자치단체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주로 특･ 역시･도의 선심성 공약사업추

진과 규모 국제 회 유치경쟁 등의 요인과 련 있다. 따라서 주로 재정력이 

풍부한 역시･도 의 도시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단체장과 의회의 정치  일치도가 높을수록, 단체장이 정치인 출신일수록, 당선

횟수가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Brueckner와 Joo(1991)는 투표율과 채무의 계를 정방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 아, 2014. 재인용).

이러한 유형자산 투자는 특히 단기차입 , 단기 수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기타 유동부채로 구성된 유동부채에 향을 미칠 수 있다.8) 유형자산 투자는 

단기성 채무라 할지라도 부채증가의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들은 단기차입 을 통한 부채증가보다는 장기차입부채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부채  기간이 경과하여 1년 이내 만기되는 부



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도덕  해이에서 비롯된 일시차입  등 분식회계

가 아닌 한 장기차입부채보다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단이 가능하다. 

 정치 제도  요인들(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은 지방

자치단체일수록, 정치  일치도가 높을수록, 단체장이 정치인 출신일수록, 단체

장이 당선횟수가 많을수록)이 부채규모가 클 것이다.

지 까지 경기변동, 앙과 지방간의 수직  재정 계, 자치단체장의 무분별

한 사업추진, 재정 리제도의 미흡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래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장의 목 은 이러한 논의들을 정치시장모형

에 의해 수요자와 공 자 측면에서의 요인들과 제도  요인들을 포함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수요자, 공 자, 정치 제도, 기 리제도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4년간의 

패  자료를 분석하 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상기모형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정효과를 지칭하고 수요자 요인, 공 자 

요인, 정치제도 요인, 기 리제도 요인은 독립변수를 의미한다. SD와 TD는 횡

단면  고정효과와 시간 가변수를 나타낸다.

패 분석의 표 인 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과 임의효과 모

형(Random-effects)이 사용되는데, 패  분석은 Pooled OLS 분석이 유발하는 추



정편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패  분석에서 고정효과(FE) 모형은 집단 내 변

이 효과(within variance effect)를 통해 추정하고, 임의효과(RE) 모형은 집단 간 

변이 효과(between variance effect)를 통해 추정한다. 패  분석 실행 시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  어떠한 모형이 타당한가는 개별효과와 독립변수들 간

의 상 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개별효과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 여부가 존재하면 고정효과 모형이 선택되고, 상 계가 없다면 임의

효과 모형이 선택 된다(Wooldridge 2008). 패  분석에서 독립변수들과 개별 효

과 사이에 상 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Hausman 검정(Hausman test)을 이용하

여 분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우즈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FE)이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 모형 선택 시  다른 요소는 패 모형이 등분산성(Homoscedasticity)과 

자기상 계의 부재(no-autocorrelation)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 모형이 

등분산성과 자기상 의 부재를 충족하지 못하면 로버스트(robust) 패 모형을 이

용하는 것이 일반 인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은 등분산성을 충족하고 

있지만 자기상 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계 으로 자기상 을 보정하는 

분석을 실시하 다.9)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이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역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를 일인당부채액, 차입 비율, 산 비 채무

비율,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우발부채로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조작  정의하고 

측정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역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부채규모

를 일인당부채액, 차입 비율, 자본 비 부채비율 세 가지로 구분하여 조작  정

의하고 측정한다. 

독립변수로는 일인당조세수입, 일인당세외수입, 일인당교부세규모, 일인당보



조 규모, 사회복지 지출 비율, 재정자립도, 자기자본의존율, 자기자본회 율, 노

령인구비율, GRDP,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  일치성, 단체장 출신성분, 단체

장 당선횟수, 재정 기 리제도 등이 사용되었다. 사회복지비 비율, 재정자립도

는 안 행정부 재정고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조세수입, 세외수입, 교부

세, 보조 은 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자기자본의존율과 

자기자본회 율은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 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 다. 각 

역자치단체의 상  차이를 표 화하기 해 일인당 조세수입, 일인당 세외

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은 인구로 나  일인당 자료를 이용하여 측

정하 다. 노령인구비율과 지역총생산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 다.

정치  일치성은 앙선거 리 원회의 5차례의 지방선거(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단체장, 역의회 다수당, 국회 다수

당, 통령 등의 정당 일치여부를 지수화(index) 하여 측정하 다. 단체장 출신 

정당과 역의회 다수당이 일치할 경우 1을 부여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을 

부여하여 측정하 다. 같은 방식으로 단체장 출신 장당과 국회 다수당이 일치하

면 1, 일치하지 않으면 0을, 단체장 출신 정당과 통령 출신 정당이 일치하면 1, 

일치하지 않으면 0을, 역의회 다수당과 국회 다수당이 일치하면 1, 일치하지 

않으면 0을, 역의회 다수당과 통령 출신 정당이 일치하면 1, 일치하지 않으

면 0을 부여하여 측정한 후, 다섯 가지 항목을 합하여 정치  일치여부에 한 

지수를 측정하 다. 단체장 출신성분은 비정치인은 0, 정치인은 1을 부여하여 측

정하 고 당선횟수는 선은 0, 재선은 1, 삼선은 2를 부여하여 측정하 다.

재정 기 리제도는 안 행정부에서 지방재정의 건 운용과 재정운용 균형 

확보를 해 실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기 사 경보시

스템(2011년 시행) 도입이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에 어떤 향을 주고 있는지 

측정하 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여러 가지 자료출처로부터 수집되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액, 산 비채무비율, 일인당유동부채, 일인당 

비유동부채, 일인당 우발부채, 차입  비율, 직 기업 부채, 조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수입, 보조  수입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보

고서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두 번째로 지방공사･공단의 자료인 공사･공단 일

인당 부채, 차입  비율, 자본 비부채비율 등은 지방공기업 경 정보시스템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방공기업 경 정보 자료를 통해 수집하 다. 세 번

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09년~2012년)는 안 행정부 재정고 자료를 

이용하 다. 네 번째로 노령인구비율과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다섯 번째로 정치  요인에 

해당하는 정치  일치도, 단체장 출신성분, 단체장 당선횟수 등의 자료는 앙선

거 리 원회의 지방선거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마지막으로 재정 기

리제도 변수  재정 기사 경보시스템은 지방재정법 자료를 이용하 다. 재정

기사 경보시스템을 재정 기 리제도의 더미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지방재정

법에 명시된 각종 제도 에서 재정 기사 경보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에 응하는 직 인 사후통제 제도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 한바와 같이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시간  범 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자료의 범 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2007년

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가 2007년부터 작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들인 지

방공사･공단의 자료출처인 지방공기업경 정보시스템(클린아이)의 자료 범 가 

2009년부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은 자료의 제약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 상이 상 으로 짧은 시간  범 의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자료의 보강을 통해 시간  범 를 늘려감으로

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표 3-20>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 측정방법, 자료의 출처와 종속변수와 독립변

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여 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제도 측면 의해 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분석부분에서는 각 측면의 변수들

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에 어떠한 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

석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1>은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 변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자치단체 부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지방자치단체 

일인당 부채에 해서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노령인구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고 있으

며, 지역총생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공사･공단 부채,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등이 지방자치단체

의 일인당 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인당 조세수입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인당 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 

제도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정치  일치도가 자치단체 일인당 부채에 부(-)의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 리 제도  측면에서는 재정 기사 경

보시스템의 실시가 자치단체의 일인당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지방자치단체 산 비 채무비율에 해

서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

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노령인구비율은 지

방자치단체의 산 비채무비율에 해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총



생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산 비채무비율에 해서는 부(-)의 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공사･공단 부채

규모, 일인당 보조  규모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산 비채무비율에 

해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인당 조세수입, 일인당 세외수입, 사회복

지비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산 비채무비율에 해서 부(-)의 향을 주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 제도  측면에서는 정치  일치도는 자치단체 산

비채무비율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율, 단체장 당

선횟수, 정치인출신 단체장은 자치단체 산 비채무비율에 해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리 제도  측면에서 재정 기사 경보시스

템은 자치단체 산 비채무비율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지방자치단체 차입  비율에 해서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에서 노령인구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차입  비율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보조 과 사회복지비비율은 지방자치

단체의 차입 비율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제도

 측면에서는 정치  일치도 변수가 자치단체 차입  비율에 해 부(-)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 리 제도  측면에서는 재정 기사 경보시

스템이 자치단체의 차입  비율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은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 변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우발부

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지방자치단체 유동부채 규모에 해서

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노령인구비율이 지방자치단

체 유동부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총생산은 지방자



치단체 유동부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는 

일인당 공사･공단 부채,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등의 

변수가 자치단체 유동부채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

인당 조세수입과 사회복지비비율은 자치단체 유동부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제도  측면에서는 단체장 당선횟수가 자치단체 유동부

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치인 출신 단체장은 자

치단체 유동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 리 제

도  측면의 변수인 재정 기 리제도는 자치단체 유동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지방자치단체 비유동부채 규모에 해

서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

들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노령 인구 비율이 지

방자치단체 비유동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총생산은 비유동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

면에서는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등의 변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유동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인당 조세수입과 사회복지비

비율 등의 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유동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정치 제도  측면 변수 에서는 비정치인 출신의 단체장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리 제도  측면에서 재정 기

리제도는 자치단체 비유동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 규모에 해서

는 공 자 측면과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들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수요자 측면과 정치 제도  측면의 변수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 자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일인당 공사･공단 부채, 일인당 교부

세, 사회복지비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변수 등이 우발부채에 해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리 제도  측면의 재정 기 리제도 변수는 

자치단체의 우발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은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공사･공단 부채에 어떠한 향을 미

치고 있는지를 보여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지방자치단체 공



사･공단 일인당 부채에 해서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 변수 에서는 노령인구비율은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일인당 부채에 정(+)

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총생산은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일인당 부채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는 재정 사업 일

인당 부채규모와 일인당 조세수입 등은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일인당 부채에 정

(+)의 향을,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자기자본수익률 등의 

변수는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일인당 부채규모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정치 제도  측면에서는 단체장 당선횟수, 정치인 출신의 단체

장 등의 변수가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일인당 부채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자본 비 부

채비율에 해서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수요자 측면의 변

수 에서는 노령인구비율은 공사･공단의 자본 비 부채비율에 정(+)의 향을,  

지역총생산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 자 측면에서는 일

인당 조세수입은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자본 비 부채비율에 정(+)의 향을 미

치고 있으며,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등은 자치단체 공사･

공단의 자본 비 부채비율에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제도  

측면의 변수 에서는 단체장 당선횟수와 정치인출신 단체장은 자치단체 공사･

공단의 자본 비 부채비율에 정(+)의 향을, 투표율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차입  비율

에 해서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

의 변수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 변수 에서는 지역총

생산이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차입  비율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자기자본수익률이 자치단체 공사･공단 



차입  비율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제도  측면

에서는 정치인 출신 단체장인 경우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차입  비율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 리 제도  측면의 재정 기사 경

보시스템은 자치단체 공사･공단 차입  비율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3-24>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단계별 통합부채에 어떠한 향을 미

치고 있는지를 보여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1단계 통합부채

에 해서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지역

총생산이 1단계 통합부채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령 인구 비율은 1

단계 통합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

는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등의 변수가 자치단체 1단계 

통합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인당 조세수입

은 자치단체 1단계 통합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치 제도  측면에서는 1단계 통합부채에 해 단체장, 지방의회, 국회, 통령의 

정치  일치도와 투표율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직 기업 부채에 해서는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 등의 변수가 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지역총생산은 지방자치단체 직

기업 부채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령 인구 비율은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등의 변수가 자치단체 직 기업 부채에 해 정

(+)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인당 조세수입은 자치단체 직

기업 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제도  측면에

서는 단체장, 지방의회, 국회, 통령의 정치  일치도, 투표율, 단체장 당선횟수 

변수가 자치단체 직 기업 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2단계 통합 부채에 해서는 공 자 측

면과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수요자 측면과 정치 제도  측면의 변수는 자치단체 성격별 부채  2단계 

통합 부채에 해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는 자

치단체의 일인당 세외수입과 일인당 보조  등의 변수가 자치단체 2단계 통합 

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인당 교부세는 

자치단체 2단계 통합 부채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리 제도  측면 변수에서는 재정 기 리제도가 자치단체 2단계 통합 부채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  3단계 통합 부채에 해서는 공 자 측

면과 기 리 제도  측면의 변수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수요자 측면과 정치 제도  측면의 변수는 자치단체 성격별 부채  2단계 

통합 부채에 해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자 측면에서는 자

치단체의 일인당 세외수입과 일인당 보조  등의 변수가 자치단체의 3단계 통합 

부채에 해서 정(+)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인당 교부세는 

자치단체 3단계 통합 부채에 해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리 제도  측면 변수에서는 재정 기 리제도 변수가 자치단체 3단계 통합 부채

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자치단체 부채와 공사･공단 부채로 나 어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 등이 지방자

치단체의 성격별 부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부분  첫 번째로 일인당 부채규모에 해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지역총생산, 일인당 공사･공단 부채,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규모가 증가할수록 지방자치단체 일인당 부채액이 증가한다는 것

을 보여 다. 반면에 노령 인구 비율의 증가와 일인당 조세수입의 증가는 지방

자치단체 일인당 부채액의 감소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일치도

와 부채와의 계에서는 단체장, 역의회, 국회, 통령의 낮은 정치  일치도

가 지방자치단체 일인당 부채규모의 증가를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재정 기사 경보시스템과 같은 재정 기 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일인당 

부채규모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산 비채무비율에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령인구비율, 일인

당 공사･공단 부채,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의 정치  일치도가 증

가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산 비채무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다. 반면

에, 지역총생산, 일인당 조세수입, 사회복지비비율, 단체장 당선횟수의 증가와 비

정치인 출신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산 비채무비율의 감소를 이끌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재정 기사 경보시스템과 같은 재정 기 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산 비채무비율의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자치단체 차입  비율에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세외수

입, 일인당 보조 , 사회복지비비율이 증가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차입  비율

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령인구비율, 재정자립

도, 정치  일치도의 증가와 재정 기 리제도로서의 재정 기사 경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입  비율의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자치단체 유동부채규모에 해서는 일인당 공사･공단 부채,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 단체장의 당선횟수가 증가할수록 자치

단체의 유동부채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노령인구비율, 일

인당 조세수입, 사회복지비비율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유동부채규모의 감소를 이



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재정 기 리제도로서의 재정 기사 경보제도가 

자치단체의 유동부채 규모의 증가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자치단체 비유동부채규모에 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령인구비율,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등의 증가와 재정 기사 경보제도가 비유동부채규모의 증가를 이

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치단체의 지역총생산, 일인당 조세수

입, 사회복지비비율의 증가와 비정치인 출신 단체장은 자치단체 비유동부채규모

의 감소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기사 경보제도는 비유동부채 

규모의 증가를 이끄는 것 한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에 해서는 일인당 공사･공단 부채, 일

인당 교부세, 사회복지비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증가와 재정 기사 경보제도가 

우발부채규모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부채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노령 인구 비율, 일인당 

부채규모, 일인당 조세수입, 단체장 당선횟수의 증가와 정치인 출신 단체장이 공

사･공단의 일인당 부채규모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

역총생산,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자기자본수익율 등의 증가

와 재정 기사 경보제도는 공사･공단의 일인당 부채규모의 감소에 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사･공단 자본 비 부채비율에서는 노령인구비율, 일인당 조세수

입, 단체장 당선횟수가 증가할수록 자본 비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총생산,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투표율의 

증가는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자본 비 부채비율의 감소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인 출신의 단체장은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의 증가를 

재정 기사 경보제도는 부채비율의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 한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차입  비율 부분에서는 지역총생산이 증

가할수록 정치인 출신의 단체장일 경우 지차단체 공사･공단의 차입  비율이 증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와 자기자본수익률의 증가와 재

정 기사 경보시스템은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차입  비율의 감소를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단계별 통합 부채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자치단체의 지역총생

산,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증가와 재정 기사 경보제

도는 자치단체의 1단계 통합 부채규모의 증가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

면에 자치단체의 노령인구비율, 일인당 조세수입, 정치 일치도의 증가는 1단계 

통합 부채의 감소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2단계 통합 부채에 해서는 자치단체의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보조 이 증가할수록 재정 기사 경보제도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2단계 통

합 부채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치단체의 일인당 교부세



의 증가는 2단계 통합 부채규모의 감소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3단계 통합 부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보조 이 증가할수록 자치단체의 3단계 통합 부채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일인당 교부세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3단계 통합 부채규모의 

감소를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 기사 경보제도가 자치단체 3단계 

통합 부채규모의 증가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직 기업 부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지역총생산, 일

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등의 증가와 재정 기사 경보제

도가 자치단체 직 기업의 부채규모의 증가를 이끌고 있으며 노령인구비율, 일

인당 조세수입, 사회복지비비율, 정치 일치도, 투표율, 단체장 당선횟수의 증가

는 자치단체 직 기업 부채의 감소를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직 기업의 재정건 성을 분석한 결과, 직 기업의 낮은 재정건

성은 주로 하수도 사업 부문의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경 효율성이 주요 원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 ,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 성 확보 방안을 논함에 있

어 수익률 증  등과 같은 경 성과의 개선과 부채비율  차입  비율의 감소

를 통한 건 성 확보가 우선임은 분명하다. 특히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

성 분석결과 높은 수 의 차입  비율과 부채비율이 나타나고 있음은 건 성 확

보를 해 차입   부채비율을 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경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유

록, 2012)에 의하면 낮은 투입요소 효율성과 규모효율성이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낮은 경 성과에 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한 개선역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하수도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수익률 개

선을 통한 경 효율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한 낮

은 요  체계가 낮은 경 성과의 원인으로 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나 하수처리 시설의 신설  확충에 막 한 자본이 투자되는 하수도 사업의 특

성과 단순히 경 효율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 실이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이후 하수처리원가는 꾸 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요 실화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배수호 외 2014) 한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

성을 논의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  낮은 요  실화율은 하수도 공기업

의 경 압박을 가 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 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 으로 

하수도 시설의 유지  개선에 악 항을 끼치며 환경의 질 악화를 래할 수도 

있다. 이에 해 하수도 공기업에 한 기술 신과 경 신을 통한 원가 감 

노력과 함께 한 요 실화율의 실  역시 요하다. 하수처리원가가 상승

하고 있음에도 공공요  인상 억제정책으로 하수도 요  실화율이 2004년 

55.5%에서 2009년 41.1%, 2012년 27.03%로 지속 으로 악화되고 있음은 요

실화의 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요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해 하수도사용료의 단계  인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실  상황을 고려한 탄력

 용이 필요할 것이다. 요 실화와 더불어 상수도 요 에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 의 일정 부분을 하수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경

의 효율성 향상을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사업, 경기도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경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경기도 교테크노밸리조성

사업 등을 공 개발 사업으로 운  에 있다. 재정건 성 분석 결과 낮은 경

성과와 재정건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한류월드 

테마 크 조성사업 에 부지공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경 난으로 인해 

사업이 경기도 도시공사로 넘어간 사례로 보다 공 개발에 한 보다 치 한 사

업성 평가가 요구되어야 하는 교훈을 남긴 경우가 할 수 있다.

인천 경제청의 낮은 경 성과의 경우 사업에 한 과도한 정  평가가 자치

단체의 재정 부담을 래한 사례로 송도랜드마크시티가 18조8,706억 원, 2018년

까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해 사들인 일부 땅을 환매요청 할 경우 

2015년 9,222억 원의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

립 등 기반시설 추진 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며 송도 6･8공구 매각에 따른 기



반시설 조성비 1,682억 원과 11공구 매립사업 계속비 3,877억 원이 필요하게 된

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지연될 경우 9-10%에 이르는 지연손해 을 물어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인천시는 2014년 1,595억 원을 2015년 이후에는 8,729억 원의 

용지매각 을 인천 경제청에 넘겨줘야 해 재정을 더욱 조일 수 있다. 이에 

해 인천 경제 자유 구역청을 앙정부에 귀속시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이자

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한류월드 테마 크 조성사업과 함께 

공 개발 사업에 한 면 한 투자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단체  수입원을 가져 재정이 건실할 것으로 측되는 역시도 단 의 

부채비율이 세원조달 기능이 미약한 기 단체보다 높으며, 산하 공기업 보증 등

에 따른 우발채무의 공시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

체에서 사업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결손과 

함께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직 기업과 지방공사로 구분되는 지방

공기업은 지배구조  임원의 임명 등이 일반 주식회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직 기업의 경우 감시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단체들이 이

를 감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공기  자체감사를 강화하기 하여 감사 을 임

기가 보장되는 개방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었으나 지배구조에 

한 근본 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공사･공단  도시철도와 개발공사의 재정건 성이 

매우 취약함을 성격별 부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공사･공단의 부채 규모가 국 자치단체 공사･공단 부채의 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공사･공단 부채 규모 삭감을 

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낮은 경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낮은 요  수 으

로 인한 수송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 2013년 기  도시철도의 요

 실화율이 61%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경 손실이 3천억 원 규모임을 감안

할 때 건 한 경  상태를 회복하기 해 정한 수 의 요  실화를 통한 수

송 손실을 이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성격별 부채 분석의 결과 높은 부채비율이 가장 큰 문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공사의 주력사업인 택지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

기침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음을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추

진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 노력들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실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 

신규 사업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한 사업비 감과 인력감축  인건비 

삭감 등과 같은 경상비 감 계획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도 병행되어

야 하는 것 역시 요할 것이다. 다만 2010년 SH 공사와 경북개발공사 2011년의 

SH 공사의 경우처럼 실제 부채규모는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출  자본 의 

증액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부채 규모 삭감을 한 

노력을 통한 부채비율의 감소인지 자본  증액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가 나타났

는지에 한 면 한 분석 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 공기업부채가 오히

려 일반회계 부채의 2배에 가까운 상황이며 표 으로 SH공사, 경기개발공사, 

인천개발공사 등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개발

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상당수의 도시개발공사가 업이

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도 경제 성장률의 하  

노령화로 인해 향후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망되고 공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는 여 히 우려할 수 이다. 이상과 같은 가 보여주듯이  고려할 때, 공기

업부채가 지방재정 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공기업부채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언론이나 주민들의 감시에서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산 신 공기업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

다.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해서는 안 행정부의 사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 에게 부채를 기채하도록 하여 정치

,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 공기업  독  공기업의 경우 

경비  당기순이익 처분에 한 모니터링이 요하며 보수 등을 공사의 서비스 

질, 수익성, 안정성 지표에 연계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재 지

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치  통제에 머물고 있는데 시민들이 

극 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 공기업

의 경우 지배  감시 체제가 작동하는 거버 스 구조가 불명확한 것이 문제라

고 단되며 지방 공기업  민자사업 등에 한 통제 강화를 해 공기업 부채 

모니터링 강화하고, 사업별 실명제를 통한 책임귀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 의 임직원은 공공부

분 규모의 확 를 통해 달성되는 사 이득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므로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앙정부로

부터 산을 타오는 비 이 높고 세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조   교부  확보에 노력하며 앙 정부의 보조 이 확보를 통해 사업을 

방만하게 늘리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지방  공공기업에 한 

유인 부합 인 사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한 설립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공기업의 설립을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있

어야 한다. 1999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에 있어서 앙정

부의 심사 차가 폐지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인 단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사 체 해소를 한 불요불 한 공기업의 설치로 인하



여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 47조는 문기 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 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기 의 선정과 심의 원 선임에 한 권한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있다는 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을 

고려하여 독립 인 심의 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며, 타당

성 검토보고서와 심의 원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  납세자들에 의한 정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앞선 3장의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원인별 분석 결과 자치단체와 공사･공단의 

부채규모에 자치단체의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면, 재정 기

리 제도  측면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자치단체 부채에 한 리방안을 제시해 본다.

자치단체 부채에 한 향 요인은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

면, 기 리 제도  측면 등으로 나 어 분석해본 결과,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과 같은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교부  같은 의존재원 등의 자치단체 재정규모가 

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

로 인해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

 등과 같은 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 인 



재정운 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 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고 부채규모를 이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앙정부에 

한 높은 재정의존도를 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한 부채 리 방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앙 의존도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율의 향상을 해서는 행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

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지방소

비세로 환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자칫 앙정부의 재원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

며 배분의 형평성 문제 한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세원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재산가치가 높은 자치단체는 재산세 

주의 조세체계를 소비가치가 높은 자치단체는 소비세 주의 조세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리 , 사회경제  특성에 맞는 조세체계

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주 인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를 해 행 제도인 탄력세 제도의 확 를 통해 자치단체가 특성에 맞

는 조세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자체재원의 확보노력이 

지방교부세의 배분액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원확보를 

한 노력보다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축시키지 않는 지방교부세 배분 제도 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정치 제도  특성이 자치단체 부채규모에 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치 제도  측면  정치인 출신의 단체장과 당선 횟수가 많은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부채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거에서

의 재선이 최고의 동기요인이 되는 단체장이 당선을 해 제시한 공약사업을 철

한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리방안으로는 단체장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약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을 막기 한 지방투융자 심사제도 등과 같은 공약사업 사업성 평가가 철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많은 공약사업들이 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로 볼 때 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한 제약을 강화할 

경우 단체장들이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지방채 발행

의 한도를 제한하는 지방채 발행 제한 제도의 철 한 시행 역시 자치단체 부채

를 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에 해 기 리제도 측면  하나인 재정 기사 경

보제도가 부채규모의 감소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리방안으로는 보다 강력한 재정 기 리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긴 재정 리제도와 같은 강력한 사후  재정 기 리 제도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행 재정 기사 경보제도가 재정 험을 단하는 기  지

표에 다소 한계 을 가지고 있다는 지 을 받아들여 이에 한 개선 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행 재정 기사 경보제도에서 재정 험을 단하는 지표에 

한 개선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산 비 채무비율의 

한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비율은 격히 늘었으나 SOC 건설과 련하여 

국고보조 이 증하여 산규모가 늘어날 경우, 실제 채무가 개선된 것으로 인

식할 수 있으므로 세부 인 분석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채무상환비 비율은 지표

의 구성자료가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을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 17%를 과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지방세 징수액 황은 지방세 징수율의 연도 간 변화 정도

를 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보통교부세와 연계된 지표이며, 과년도분  주행세, 지방소비세 부과 징

수실 은 제외된다. 이 지표도 실제 재정 기 지표로서는 타당성이 낮다. 고잔

액 황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단기 으로 일시차입 을 차입하여 고 잔액을 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기업부채비율도 황을 제

로 보여주지 못한다. 총자산 비 총부채비율과 1인당 총부채 등은 재정건 성을 

악하는 지표로 하지만 이때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만을 포함하



고 있고 고정자산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화

가 제한된 자산들을 포함하고 있어 부채와 자산의 범 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을 부채에 포함하여 추계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공사･공단 부채에 한 향 요인을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

치 제도  측면, 기 리 제도  측면 등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의 특징은 자

치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재정규모, 경제  특징, 정치  특징 등이 공사･공단

의 부채규모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가 설립 주체가 

되며 출자･출연을 통해 공사･공단을 설립 운 한다는 을 감안할 때 공사･공단

의 부채규모와 자치단체 재정 상태는 한 계를 지니며 이는 자치단체의 공

사･공단에 한 출연･출자와 사업의 결정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이에 한 리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 인 재정의사결정을 유

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재정 칙에 따른 자치단체의 공공투자계획의 

수립을 통해 재정에 한 험의 한 통제와 사회간 자본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생산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리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합리  수 의 공사･공단에 한 투자를 계획 할 경우 재정 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자치단체가 극 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한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인 공 자, 수요자, 정치 제도 , 기 리 제도  측면이 

공사･공단 부채규모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을 볼 때 공사･공단 부채에 

한 체계 인 통제  부채의 리 통제와 같은 제도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를 해 자치단체의 일반 산과 공사･공단의 지출을 통합하여 리하는 통합

산과 부채보고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황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부채가 일반자치단체보다 공사･공단 등에 집 되어 존재

하며 이에 한 자치단체의 보증이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도  기 로서 자치단체 간 비교가 가능하고 일 성 있는 부채보고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자치단체에 의해 보증되거나 상환의무가 있는 공사･공단의 부채에 하여

는 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채무와 상계한 후 최종 으로 존재하는 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부채의 총량에 한 합리 인 추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지방 공사･공단 부채에 한 원인별 분석과 함께 실시한 

자치단체 통합부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분석 결과 자치단체 부채와 공사･공

단 부채처럼 자치단체의 통합부채 역시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사회경제 , 정치

, 제도  요인과 같은 수요자, 공 자, 정치 제도 , 기 리 제도  측면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공사･공단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통합부

채를 효과 으로 리하는 방안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반 으로 리･

통제할 수 있는 재정 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 리 제도들은 부분 앙정부가 통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법  규

범력이 약해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총 부채의 증을 히 통제하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의회나 시민들에 의해 사 에 결정된 법  구속력이 있는 

지방채 한도제, 균형 산 칙, 황 율 원칙 등과 같은 재정 칙이 선진국에서 제

도화되어 있음을 볼 때 그 도입 가능성을 극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리와 련해서는 지속 인 이자비용 축소를 한 재무

리부서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한 성과 리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부채

리에 한 연간 성과 리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경 체계에 포섭하는 

방안과 부채와 련된 경제  험에 한 상시 인 모니터링과 감독 기능에 

한 성과 리가 필요하다. 경제 기에 한 사 경보시스템의 구축 등의 제도  

노력을 재무부서에서 체계 으로 기획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  환경변화와 부채 리의 미비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경제 기가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의 도덕  해이에 의한 의도 인 채무불이행을 막고 재정 부담을 



책임 있게 지도록 하는 인센티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산을 통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장의 규율에 의하여 받도록 하는 

반면 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기 시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시 인 

단과 앙정부에 의한 재정운용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 제도의 장단 을 고려하여 행정부에 의한 규율과 시장에 의한 규율의 제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1 과 제2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원인별 부채에 따른 부채 리방

안에 해 논하 다. 제3 에서는  민주국가 체제 하에서 반 으로 용

될 수 있는 부채 리제도와 그에 한 개선방안에 해 논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정치경제 체제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식 공약

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확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세 을 더 내야한다는 인

식이 부족하고 재정안정화에 한 사회  합의가 어려워 재정난이 지속되며, 행

정부가 바 는 경우  정권의 재정건 성을 확보할 유인이 없는 등 정부의 재

정건 성 확보를 한 제도  안 장치가 상 으로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제하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자치제 하에서 지방자

치단체는 자신들의 독자 인 세입확보 노력 없이 재정지출이 가능한 인센티  

구조 하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으로 불필요하거나 낭비  요소가 있는 지출

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 상

이 발생하고 장기 으로는 경제성장을 축시켜 신인도 하락, 경제 환경에 한 

응 능력의 상실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상의 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리를 한 체계 인 제도  틀에 

한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  상황에 맞는 제도 설계

를 해 주요선진국의 지방재정 리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  의미의 규제제도로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정 칙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 칙이란 재정정책의 모수에 한 공식화된 제

한으로서 종량  재정지표에 하여 구체 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

를 법제화한 재정운용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정 칙의 개념요소로는 첫째, 

헌법, 법률, 규제정책, 가이드라인, 국제 약 등 법  토 , 둘째, 재정수지, 국가

채무, 지출총액 등의 종량  재정목표, 셋째, 재정 칙을 수하지 못했을 경우 

가해지는 사법 , , 신용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재정 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활동을 제약하고 재정 자의 발생을 방

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성을 강화하며, 지방채에 한 

칙도 그 동안 재정 자 운 의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부채의 운용에 

한 명시 인 규제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상황을 개선시키는 계기를 마

련하 다. 

재정 칙은 재정 칙이 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변수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국

가채무의 총량제한, 정부차입 는 재정 자의 한도제한, 재정지출의 한도제한, 

균형재정의 요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채무발생  리와 연 있는 재정

칙은 황 율 칙, 채무의 총량제한, 정부차입 는 재정 자의 한도제한, 균형재

정 칙이다. 

황 율 칙(Golden rule)은 지방정부의 채무는 장기 인 공공자본투자에 한하

여 허용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를 용하여 독일이나 국의 경우 공공자본투

자 외의 재정의 경우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투자의 경우만 지방채발행을 허용하

는 제도를 갖고 있다.10) 

균형 산 칙(balanced budget rule)은 취지로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달성할 것



을 요구하는 제도로 독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른 칙과 달

리 1년 단 의 산과 연계되고 재정 자를 근원 으로 방지한다는 장 이 있으

나 매우 경직 인 제한으로서 경기안정화 정책을 극 으로 펴야 하는 앙정

부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 다만 재정건 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는 재정

의 증가를 근본 으로 막는다는 장 이 있다. 

재정수지 칙(deficit rule)은 재정 자의 폭의 최 치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이

다. 재정건 성의 문제의 정부의 채무상환능력과 련된 문제이므로 정부의 재

정활동에 재량을 부여하여 신축 이고 효율 인 재정활동이 가능하며 동시에 채

무의 증가를 막는 장 이 있다. 반면 수지 칙은 낙 인 경제 망과 불확실한 

지출과 수입 망에 가려져 칙의 수가 힘들 수도 있다. 세수입을 증가시켜 

재정수지 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경제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 이 경우 정부지출이 경기역행 이기 때문이다. 

채무제한(debt limit)은 총부채, 순부채 등 채무 수 에 상한선 설정하는 제도

로서 국가채무수 이 재정건 성과 개념 으로 가장 부합하므로 재정건 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정책의 재량을 확보한다는 장 이 있으나 재정건 성 문제에 

한 조기경보, 사 경보에 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11)

채무에 한 사  규제제도를 검토할 시 정부단 별로 재정의 환경, 재정  

인센티  구조, 정치  환경, 재정의 기능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 , 지방공공재의 공 이 주된 역할이며 이

에 따라 균형 산에 한 요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센티  구조에서도 

앙정부의 세입구조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는 매우 다르다. 지방정부는 앙정부



로부터의 재정이 (fiscal transfer)에 상당히 의존하며 이 재원에 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용되지 않는 인센티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정치인이나 주민들은 과도한 재정지출을 요구할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재정 칙과 련된 문헌에서 앙정부를 상정하고 제시된 재정 칙의 효

용과 선택기 을 지방정부에 용할 때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러한 환경과 

인센티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에 한 사후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불불능상태

에 한 것으로 사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디폴트 험을 일정정도 이는 기

능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리부실, 거시경제 는 외부 인 충격에 의

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체계 이고 합리 인 처리 차를 마

련하기 한 제도이다. 

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기업의 지 불

능과 산 차를 동일하게 용할 수 없다. 산 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지자체

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권한행사도 상당히 제약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를 보면 보통 채무의 조정이 이루어지며 자산의 매각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지자체에 의한 공공서비스가 지속 으

로 유지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인 장치인데 동시에 지자체에 의한 략 인 

지 불능선언(strategic default)이라는 도덕  해이 상이 야기하는 제도  조건

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의 략  행 를 막는 한 조치가 필

요하다. 

산 차설계에서 주요 요소는 산개시시 의 결정, 긴축  재정정책수립, 

채권자와의 의에 의한 채무조정 차이다. 어떤 재정   법 인 조건 하에서 

지 불능  산 차가 시작되는지 사 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한 어떤 행정주체가 지자체의 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하여 명료한 

정의가 필요하다. 재정정책의 수정과 사업의 통폐합 작업을 어떤 차로 추진해



할 것인가에 한 사 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지자체의 비합리 인 

재정운용이 지 불능상태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

는 긴축  재정운용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업을 축소하고 통폐합하며 

이해 계자의 요구를 반 하면서 민주 이면서도 합리 인 재정지출의 축소 작

업이 필요하며 이를 한 제도가 필요하다. 채무 재조정(debt restructuring)  채

무탕감(debt discharge)을 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법 인 차가 필요하

며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이에 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법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산 차로 행정 차와 사법 차는 상 인 장단 이 존재한다. 사법 차의 

경우 법원이 핵심 인 역할을 하여 지 불능이 언제 발생하는 지, 자산의 처분

과 배분에 한 결정을 내린다. 이 근은 정치 인 향력이 비교  으나 재

정과 련된 부분의 의사결정이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을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행정 차의 경우 반 로 

정치 인 책임을 지고 개입하나 정치 인 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산제도, 긴 재정 기 리제도, 재정건

화 제도와 같은 제도는 없으나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검･평가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심각한 재정압박 는 재정 기를 리하기 한 규제 장치로서 다양한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1989년도(1993년도 5개년 연동화 

운 ), 지방투융자심사제도는 1995년도(2001년도부터 지방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의무화), 지방 산편성 시 최소한의 기 제시(이 에는 산편성지침 운 )는 

2005년부터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는 2006년(이 에는 사업별 지방채 발행 승인), 

주민참여형 산편성제도는 2006년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는 2006년도 (1994년

도부터 2005년까지 재정운 상황공개제도)부터 운 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한 사  규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이고 체계 인 재

정운 을 진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검  평가하기 한 규율 장치를 말

한다(박정민 외 2013).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압박 는 재

정 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한 것이라는 에서 일정 부분 재정 기 리제도로

서의 기능을 한다. 사 리제도로는 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원 확보  배분

방향의 계획), 무분별한 기채방지(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주요 투자사업의 타

당성 검토(투･융자 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 산편성 기  등이 있다.

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1989년도(1993년도 5개년 연동화 운 )부터 운 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하여 매년 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 행정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 행정부장 이 정하는 계획수립 차 등에 따

라 그 기지방재정계획이 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지역계획과 연계되도

록 하여야 하고 계획에 한 자문을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

원회를 두는데 원회의 구성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투융자심사제도는 1995년도(2001년도부터 지방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의

무화)부터 운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융자사업에 한 산을 편성

하려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채발행한도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  내에서 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2006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었다(지방재정법 제11

조).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1항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 산액의 100분의 10범  안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 액,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채무규모  채

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안 행정부가 정한다. 한도액 상의 채무

범 는 차입 , 채무부담행 ,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포함하되, 지역개발을 한 

기 의 조성을 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제외된다(지방공기업법 제19조). 

따라서 재정범 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상으로 하며 기 회계는 제외된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은 자치단체의 채무규모와 채무상환일정 등의 재정상황

을 고려하여 산 비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과거4년 기 )의 2개 지표를 기

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도액을 과하는 지방채발행은 단체 유형별로 재정지표의 승인기 에 의해 

승인함으로써 과발행도 특별할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하여는 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사업

은 기채충당율 용 등과 같은 별도의 지방채발행 승인기 을 용하고 있다.

지방채발행한도제 운 의 첫 해인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체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훨씬 못 미치게 발행되었으나, 2009년도의 경우 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15%이상 과되어 발행되었다. 발행율을 년도별로 보면 ’06년도 

61.6%, ’07년도 48.5%, ’08년도 42.1%, ’09년도 116.7%이다. 기 단체는 ’06~’08

년도 동안 한도액 비 60~95%정도 발행하 고 ’09년도는 한도액 비 170% 발

행하 다. 역단체의 한도 과발행의 황을 볼 때 한도제의 운 이 느슨하

음을 보여 다. 역단  지방자치단체는 타 단 의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지방채

를 더 많이 발행하여 어  보면 보조 을 지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연속해서 과발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채발행 외조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성호･정창훈, 2013: 68).

황 률(golden rule)이란 지방채발행은 투자사업에만 용하고 경상 인 소비

지출에는 용하지 않는 원칙이다. 경상 인 소비지출에 지방채를 활용할 경우 

교부세 등 제재조치를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표별 유형구분의 기 을 

련지표를 검토하여 산 비채무비율 기 을 조정하거나 일반재원 비 채무비



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상환비율 지표는 기 치를 낮추어 조정하

여 유형구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한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발행 승인 시에는 채무 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분석하여 

승인하고, 과발행 연속 3회 이상 이거나 한도액 설정을 한 유형구분에서 각 

지표를 검토하여 4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발행을 승인하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채무과다 단체 는 신 한 리가 필요한 단체에 하여는 지방채

를 통한 재원조달이 포함된 투자사업에 한 상 단체 는 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융자심사시 년도 말 각종 채무 련 지표의 지

표값과  년도 지방채 사업으로 인한 변화, 해당사업으로 인한 변화 등을 제출

하도록 하여 심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 산편성 시 최소한의 기 제시(이 에는 산편성지침 운 )는 2005년 

부터 운 하고 있다. 안 행정부장 은 국가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

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건 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하여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산편성기 은 안 행정부령으로 정한다(지방재정법 

제38조). 

주민참여형 산편성제도는 2006년부터 운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39조).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한 사  규제 제도의 문제 은 자

치단체의 재정건 성 유지를 한 구속력 있는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

책에 해 시간  비일 성과 자편향성을 교정해  수 있는 규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해 재정 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편향성의 문제에 

한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활동을 억제하고 재정 자의 발

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을 감안할 때 균형 산 칙과 같은 재정

칙의 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리를 하여 사

인 통제방식으로서 재정 칙은 균형 산 칙, 세입제한 칙, 채무제한 칙 등 

다양한 칙을 동시에 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재정 칙만이 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인센티 를 고려하여 재정 부담에 한 회피가능성이 커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통

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  구조를 종합 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한 효율  리를 해 앙정부의 재정

이 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 지원과 방만한 재정  활동을 제어하기 

한 재정 칙을 장기 재정 리 임 하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통제하는 재정규율은 한 지방정부의 인센티  구조

의 결과물로 악할 수 있으며 이는 앙정부와의 정부 간 계, 앙정부의 재

정 칙, 장기 재정 리 임 등 인센티  구조와 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한 제도와 함께 재정  독립

을 보장해주는 재정이 과 재정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합리  재정의사결정을 해 장기 인 에서 미래를 

한 공공투자계획(public investment plan)에 한 국가 차원의 보장으로서 황

율 칙에 따른 지방채발행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재정에 

한 험의 한 통제와 사회간 자본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생산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 을 고려하여 리되어야 하며 합리 인 공공투자계획이 존재할 경

우 채무제한 등의 재정 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극 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사회 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의 투자의사결정과 련하여 부채와 련하여 많은 국가에서 세원이 자주세원이

며 주민투표에 의해 승인받는 통제가 존재한다. 이는 지방채발행에 한 통제와 

더불어 재정민주주의라는 에서 극 으로 고려해볼 만한 제도라고 본다. 

스웨덴의 경우 균형 산 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산 는 재정흑자

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  간 공평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스

웨덴 지방자치단체의 용되는 균형 산 칙의 경우 재정 자가 발생한 경우 이

후 3년의 기간 내에 흑자를 통하여 기존의 자본규모를 회복시킨다는 공식 인 

재정 리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한 칙은 존재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롭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채

가 남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재정 기 시 앙정부의 공 자  투입을 통한 

간섭의 우려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스 스의 균형 산 칙은 자본 산과 경상 산이 구분되어 용된다는 특징

이 있는데, 지방정부 균형 산 칙(Golden rule)의 기본내용은 첫째, 공공재와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유지하는 산을 편성해야 

하며, 공공서비스 련 경상 산에 상하지 못한 재정 자가 발생할 경우 단기

의 차입을 통해 해소한 후 다음연도에 재원확보를 통해 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일부 칸톤은 주정부가 임의로 세율을 인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규모 SOC투자를 해 자본지출을 시행할 때는 

단기차입은 허용되지 않고 장기차입만이 허용된다. 이때 투자를 해 차입에 따

른 이자비용, 투자에 따른 운 비용 등을 고려할 때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 에서만 장기부채를 부담할 수 있다. 

독일의 지방 산법에 의하면 경상 계정(current account)과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이 동시에 형식 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방 부채와 

련된 재무 거래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형식을 지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차입 

행 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지방정부는 앙정부나 주정부와 달리 수

입과 지출에 해서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을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경상 계

정은 주로 통상 인 경제 활동에서의 소비지출과 수입에 한 항목을 포함하며 

자본 계정에서는 토지, 장기설비투자 등 시설 투자나 재무투자 등의 항목을 포

함한다. 두 계정은 소  서로 간에 기여(contribution)를 함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를 들어  계정에서 수입이 경상 지출을 과한 경우, 즉 잉여 (excess)이 

있는 경우에 이는 자본 계정에서 수입에 해당하는 부채 상환이나 차입  비용

(할인, 커미션, 공채발행 수수료)에 충당됨으로써  계정에서는 지출에 포함

된다. 이 때,  계정에서는 자본 계정에의 기여(contribution to capital account)

라는 항목으로 지출에 기재되며 자본 계정에서는  계정에서의 기여

(contribution from current account)라는 항목으로 수입에 기재된다.

지방재정법 제5장(재정분석  공개)에 의하면 안 행정부장 은 자치단체의 

재정운  결과를 상으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매년 재정분석을 실시하며, 재

정분석 결과 효율성이 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해서는 사 경보  재정

진단을 실시하여 재정악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건 화계획의 수

립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분석  공개제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 성과 효율성 상태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한 제도로서 매년 계량화된 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을 종합 분석함으로서 

재정 기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다는 에서 사  기 리제도의 성격과, 재

정분석 결과를 재정건 화 계획에 활용한다는 에서 사후  기 리제도의 성

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박정민 외 2013).



재정 기 사 경보 시스템이란 재정분석･진단 제도가 지니는 상시 모니터링

의 한계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매월, 분기별, 반기별 측정하기 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기가 우려되는 경우 재정 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기단체로 지정되면 의무 으로 재정건 화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재정건 화 계획을 이행

해야 한다. 

재정 기 사 경보 시스템은 험 등 에 따라 심층 진단을 거쳐 자구노력 권

고 는 강력한 건 화 조치가 수반된다. ‘주의’ 단체는 심층 진단을 통해 세출･

채무조정  자구노력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심각’ 단체는 재정 기단체를 지

정하여 재정건 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정건 화 조치의 내용은 신규 사업추

진 제한  지방채 발행 통제, 공무원 인건비 감 등 세출 감과 세입 증  노

력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안 행정부, 2014).



재정공시제도로는 통합재정정보 제공  주민공시제도가 운 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  등을 포함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 으로 분석한 정보를 안 행정부장 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 안 행정부장 은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

다(지방재정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세입･세

출 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시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일시차입

 등 채무의 재액, 채권 리 황, 기 운용 황, 공유재산의 증감  재액, 

재정건 화계획  이행 황, 통합재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지

방재정법 제60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건 한 재정운용을 한 

사후규제 제도를 운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  한 존재한다.

재정 기사 경보시스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험을 단하는 기 이 

되는 지표들이 다소 한계 을 가지고 있음이 지 되고 있다. 산 비 채무비율

의 한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비율은 격히 늘었으나 SOC 건설과 련하

여 국고보조 이 증하여 산규모가 늘어날 경우, 실제 채무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부 인 분석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채무상환비 

비율은 지표의 구성자료가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을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 17%

를 과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지방세 징수액 황은 지방세 징수율의 연도 

간 변화 정도를 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보통교부세와 연계된 지표이며, 과년도분  주행세, 지방



소비세 부과 징수실 은 제외된다. 이 지표도 실제 재정 기지표로서는 타당성

이 낮다. 고잔액 황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단기 으로 일시차입 을 차입하여 

고 잔액을 부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기업부채비율

도 환을 제 로 보여주지 못한다. 총자산 비 총부채비율과 1인당 총부채 등

은 재정건 성을 악하는 지표로 하지만 이때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

부채만을 포함하고 있고 고정자산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

설 등의 화가 제한된 자산들을 포함하고 있어 부채와 자산의 범 를 재설정

할 필요가 있고,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을 부채에 포함하여 추계할 필요가 

있다. 

재정 기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회계연도 에 있는 의

미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를 들어, 산 비채무비율이나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의 경우, 타당성 있고 신

뢰성 있는 재정정보가 분기 별로 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모니터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시에 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입측면의 기를 

악하기 해서는 지방세 징수액 자체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년 비 증가율

을 악할 필요가 있다.

재정데이터에 한 종합 인 리체계인 데이터 거버 스(data governance)의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버 스란 조직 체의 데이터 정책  

략에 근거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해 조직 데이터에 한 변화와 응에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  메커니즘을 말한다. 재정데이터 거버 스는 데이

터를 경 하고, 사용하고, 배분하고, 보호하기 해서 표 화, 정책, 로세스, 가

이드라인, 임워크, 기술을 확립한다. 한 이것은 데이터통합, 배포를 지원하

는 기술 임워크와 략을 말한다. 데이터 거버 스의 목 은 데이터를 효과

으로 정의하고, 경 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데이터 책임성과 보안, 데이터를 

조직의 자산으로 개발하고 리, 데이터 변환을 한 임워크를 정의, 데이터

와 조직의사결정 간의 일 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정데이터에 한 데

이터 거버 스를 구축하기 해서는 첫째, 재정 기데이터 구조설계(data 



architecture)가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의 비표 화로 인하여 데이터 간 정합성 

 일치성의 문제로 불필요한 인터페이스  데이터 변환 작업이 발생하며, 정

보에 한 이해도  활용도의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의 의미와 운 기 을 악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데이터 표 의 부재로 정보의 오류 가능성이 상

존하고, 데이터를 리하기 해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업무시스템 간 데

이터 다름으로 정보 불일치가 발생한다. , 데이터 속성의 불일치로 불필요한 

변환 작업이 발생한다. 정보에 한 이해도  활용도 부족으로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고, 찾는데 시간이 무 많이 걸린다. 데이터의 담당자가 

구인지 모르고,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고, 데이터에 숨어있는 비즈니스 룰을 

알 수 없으며, 잘못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사용한다. 정책수요의 새로

운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메

타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기 으로 표 과 기존 데이터항목 간의 칭을 

통하여 시스템 표 을 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처리조직(data processing 

organization)을 확립해야 한다. 조직, 데이터를 리할 조직체계  역할, 책임을 

정의하여 데이터 오 십을 정의하며 데이터설계자(data architect), 데이터베이스

리자  조직의 역할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데이터 리

역, 상의 선정과 정책을 정의하고 선정된 각 역에 하여 계획, 실행, 평가의 

의 로세스와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의 주요책임자는 조직의 비 과 데이터 거버 스가 응되도록 략을 정의

하고 의사결정자의 수요를 악한다.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고 

데이터 설계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은 데이터 요소와 그것에 련

된 비즈니스와 기술 인 메타데이터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즈니스 응

용에서 반 인 데이터 추 성과 가시성을 증진시킨다. 정책과 로세스는 비

즈니스 시스템과 그것의 통합으로부터 응용까지 데이터 액세스와 축출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데이터에 련된 비즈니스 변환 규칙과 액세스 통제와 지

속 인 모니터링, 측정 메카니즘과 경 을 지원하기 해서 데이터를 정의할 필

요가 있다. 조직은 데이터 요소와 그것에 련된 비즈니스와 기술 인 메타데이



터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즈니스 응용에서 반 인 데이터 추 성과 

가시성을 증진시킨다. 데이터 거버 스 조직의 구조와 계층은 조직의 필요와 내

부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다. 데이터 거버 스 조직은 조직의 수 과 다양한 그

룹의 책임 분배, 논리 인 분리를 고려하여 조직은 문화와 필요에 합한 자신

만의 데이터 거버 스 구조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처리과정 리

(data processing management)  데이터품질 리(data quality management)를 확립

해야 한다. 데이터 표 리, 데이터오 십 리, 데이터 구조 리, 데이터베이스

리, 데이터흐름 리, 데이터 활용 리  사용자 뷰 리의 흐름의 로세스를 

반 으로 리하는 것을 말한다. 로세스는 데이터 리를 해 수행하는 활

동과 체계, 작업 차, 측정활동, 모니터링활동과 정보생성, 분류, 개방, 사후 리

의 공공정보개방 로세스를 모두 포 한다. 데이터의 처리과정 로세스는 비

즈니스 로세스와 반 으로 유사하다. 데이터는 사용자나 다른 시스템에 의

하여 수집되고 가공되기 때문에 구축단계에서 고려되지 못하거나 발견되지 못한 

오류들이 발생하고 운용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서로 조정되어 최 화한 상태이므

로 데이터 구조에 한 변경이 쉽지 않고 조직의 핵심자산인 데이터의 손실, 유

출, 변조 등의 이 상존하기 때문에 데이터품질 리에 한 보다 체계 인 

근이 필요하다. 데이터 구조의 표 화 검을 통해 미사용 테이블이나 미사용 

칼럼을 검하고 데이터 속성치를 임의로 통계  분석을 하여 특이 사항이 없는

지를 악하고 데이터업무규정  법령을 수하는 지를 검토하며, 데이터 품질 

로세스, 품질조직의 역할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검하는 활동이 필요하

다. 데이터 거버 스는 데이터 품질을 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련 로세

스를 식별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품질이 해될 수 있는 근본 인 원인을 제거하

는 역할을 한다. 한 문제 발생 시 험이 큰 데이터에 해서는 사  방  

사후 신속 조치를 한 데이터품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품질에 

한 정의는 사용자의 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 될 수 있다. 데이터 품질 

리의 첫걸음은 데이터품질에 한 기 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데이터 품

질 리 평가 모형에서는 일반 인 조직에서 통상 으로 심을 가지고 있는 품



질에 한 기 은 완 성, 정확성, 일 성, 유용성, 근성, 시성, 보안성 등이

다. 데이터 품질 리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정의, 측정, 분석, 개선의 단계별 기

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 리체계를 먼  정립하고 정립된 체계

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 한다. 데이터 품질 리활동을 각 단계별로 구

하여 오류데이터 개선활동으로 데이터품질지수의 개선 황을 추이분석 한다. 

데이터품질 기본정보를 우선 으로 정의하고 리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선안으로 제시된 데이터설계에 따라 임시데이터베이스 생성, 개

선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따른 로그램 수정, 임시데이터베이스로 실데이터 이 , 

개선 로그램 검증  운용을 과정으로 품질을 제고한다. 넷째, 재정 기데이터

달(data presentation)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 기본정보와 연계

정보의 변경 향도를 확장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 활용성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데이터, 향분석정보 외에 DB객체와의 향 분석도를 

한 화면에 도식화해서 조회하도록 하고, 향도 분석결과 화면에서 사용객체별 

추 기능을 지원하여 세부 으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 리의 사후  규제를 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우

리나라와 같이 재정 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와 이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

인 자치단체의 산을 허용하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랑스의 경우 재정 기조기경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로 지방채를 많

이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에 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작동하여 산에 이르기 에 

경고를 하고 있다. 앙정부의 여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산상 수지불균형 등

의 반이 있으면 지도하고 결산 상 일정 비율 이상의 자단체에 하여 다음 

연도의 자해소를 지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산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시장규율의 원칙을 우

선시 하고 있다. 이를 해 미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 시 공 자  지원 



지를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 발생 시 연방정부의 산법과, 

특별입법, 주의 일반법과 특별입법에 따라 산법원의 조정, 연방정부나 주정부

의 조정, 특별 원회의 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를 리한다. 연방

법원에 의한 산선고제도는 연방 산법 제9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 기에 

빠진 자치단체가 연방법원에 산을 신청하여 연방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조정 

 재정건 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취한다. 세부  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연방법원에 산신청을 하면, 연방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산신청 사실  이

의 신청기간을 공고한 후에 법원이 감독 하에 채권자와 의하여 채무조정계획

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때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채무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무조정계획을 확정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미국과 같이 명시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제도를 인정하는 명

문의 규정은 없으나, 역사 인 발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실

상 국가의 산까지도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산제도에 한 이론  논의가 

풍성하다(장선희, 2011). 그러나 이론  논의와는 달리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독일연방

헌법재 소를 포함한 독일의 사법부는 공법인의 산가능성을 부정해 왔기 때문

에 지방자치단체의 산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장선희, 2011).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상환불능의 상태에 빠질 경우에는 상 정부가 

개입하며 재정지원과 함께 행정권한의 일부를 박탈당하게 된다. 시장규율이 아

닌 앙정부  주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이 해소가 되는 것이다. 주

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에 한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는 균형 산을 달성하기 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한 구체 인 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12) 이 때, 책임자보증이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채권자는 주를 상

로 그 피해의 보 을 요구할 수 있다(장선희, 2011). 한 주정부의 여로는 자

치단체의 산을 공포하기 에 확인하고, 수지불균형의 자치단체에 하여 재



정균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동 계획을 인가한다. 주정부는 자치단체에 

하여 명령, 집행 등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서정섭, 2010b).

국은 재정 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한 ‘규제와 감시제도’ 등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산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서정섭, 2010b).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재정법을 근거로, 산상 수지균형의 의무, 채무변제 비

의 확보의무, 지방채의 차입상한규제 등의 제도들을 용하여 자치단체에 한 

재정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균형 산 칙

을 수하지 않은 데에 하여 벌 이라든지, 채무 제한을 어김으로 인한 앙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박탈 등과 같은 제재 조치 역시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지

방정부가 앙정부와 합의한 수  이상의 세율을 올림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자 할 때 지방교부  공식을 바꾸어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제도를 90년  말 

운 한 바 있다(Sutherland et al. 2005).

스 스는 분권화 정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제약하는 재정 규칙들

을 용하기가 쉽지 않다. 스 스는 지방정부 각각의 고유한 재정  규칙들을 

가지며 13개의 칸톤은 각기 마다의 산균형 목표를 정하고 코뮨을 한 채무

한도를 정한다(Sutherland et al. 2005). 마찬가지로 균형 산 칙이 지켜지지 않

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해서도 칸톤마다 다르며 어떤 칸톤에서

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기도 한다.



부채의 성격별 황분석에서 악한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부채의 증가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사･

공단이 더 많은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산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공사･공단의 부채는 정부의 부채를 격히 증가

시키는 험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문 팽창의 주된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을 활용하거나 민간투자사업을 활

용하여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기업 혹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채를 가

할 가능성 한 존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직 기업 사업별 부채  하수도 사업 부채의 증가이다. 

지방 직 기업  상･하수도의 부채는 낮은 공공요  수  등을 고려할 때 불가

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상수도와 공 개발 부채규모는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

었지만 하수도 사업의 경우 환경오염 련 기 의 강화로 인해 하수 거정비 사

업이 거 진행됨으로 인해 부채가 폭 증가하고 있다. 한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의 요 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충분한 수량 확

보와 고품질의 수질확보 등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인구가 은 시군구의 

상황이 특히 열악한 실정이다.

셋째, 산 외 사업 부채의 증가가 국세 주의 조세체계로 인한 자체수입 재

원의 부족, 각종 시성 공약사업의 남발, 의회의 무능한 산심의 능력, 경상비 

증가, 비효율 인 산집행,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

이다. 특히 산 외 사업기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규모 공사채 발행을 통해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경기침체로 유동성 부족에 

빠지고 부족한 자 과 만기가 된 빚을 상환하기 해 공사채를 발행하고 융

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은 경우이다. 이 외에 임 주택, 

보 자리사업, 신도시 등의 규모 국책사업과 낙하산식 인사에 의한 비효율

인 경 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도시개발공사 부채를 격히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 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낮은 공공요  수 과 복지무임으로 인한 

수송손실 등이 부채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지방자치단체

가 매년 보 함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지

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이기 해서는 시 하지 않은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각종 

경상  경비를 최 한 감하고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투자 우선순 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부채의 발생 원인에 한 분석을 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를 자치단

체 부채와 공사･공단 부채로 나 어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정치 제도  측

면, 기 리 제도  측면 등으로 나 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별 부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부채규모에서는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공 자 측

면(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 등은 일인당 부채규모의 증가에 향을 주고 있으며 수요자 

측면(노령 인구 비율), 공 자 측면(일인당 조세수입), 정치 제도  측면(정치  

일치도)은 일인당 부채규모의 감소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비채

무비율에서는 자치단체의 수요자 측면 (노령인구비율), 공 자 측면 (일인당 보

조 , 재정자립도), 정치 제도  측면(정치  일치도), 기 리 제도  측면(재

정 기사 경보제도)은 산 비채무비율의 증가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요

자 측면(지역총생산), 공 자 측면(일인당 조세수입, 사회복지비지율), 정치 제도

 측면(단체장 당선횟수, 정치인 출신 단체장)은 산 비채무비율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차입  비율에 있어서는 공 자 

측면(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보조 , 사회복지비비율)은 차입  비율의 증가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 제도  측면(정치 일치도)과 기 리 제도  측면 

(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자치단체 차입  비율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유동부채규모에 있어서는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공 자 

측면(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보조 ), 정치 제도  측면(단체장의 당선횟수),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자치단체 유동부채 규모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동부채규모 부문에서는 자치단

체의 수요자 측면(노령인구비율), 공 자 측면(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비유동부채의 증가에 향을 주고 

있으며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공 자 측면(일인당 조세수입, 일인당 세외수

입, 사회복지비비율),  정치 제도  측면(정치인 출신의 단체장)은 비유동부채의 

감소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발부채에 있어서는 수요자 측면 

(노령인구비율), 공 자 측면(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사회복지비비율, 

재정자립도),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 요인은 우발부채규모

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 측면(노령 인구 비율), 공 자 측면(일인당 자치단체부

채, 일인당 조세수입), 정치 제도  측면(단체장 당선횟수, 정치인 출신 단체장)

은 공사･공단의 일인당 사업부채규모의 증가에 향을 주고 있으며, 수요자 측

면(지역총생산), 공 자 측면(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자기자

본수익률),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공사･공단의 일인당 

부채규모의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공단부문의 자본 비부

채비율에 있어서는 수요자 측면(노령인구비율), 공 자 측면(일인당 조세수입), 

정치 제도  측면(단체장 당선횟수, 정치인 출신 단체장)은 자본 비부채비율의 

증가에 향을 주고 있으며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공 자 측면(일인당 세외

수입, 일인당 보조 , 재정자립도), 정치 제도  측면(투표율),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자본 비부채비율의 감소

와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공단의 차입  비율 부문에서는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정치 제도  측면(정치인 출신 단체장)이 차입  비율의 증가

에 향을 주고 있으며 공 자 측면(재정자립도, 자기자본수익률), 기 리 제

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차입  비율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통합 부채 부문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수요자 측면 

(지역총생산), 공 자 측면(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1단계 통합부채의 증가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공 자 측면(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보조 ),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2단계 통합부채의 증가에, 공 자 측면(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보조 ),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3단

계 통합부채규모의 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치단체의 수요

자 측면(지역총생산), 공 자 측면(일인당 세외수입,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

), 기 리 제도  측면(재정 기사 경보제도)은 지방직 기업의 부채규모 

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요자 측면(노령인구비율), 공

자 측면(일인당 조세수입), 정치 제도  측면(정치 일치도)은 자치단체 1단계 

통합부채의 감소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공 자 측면(일인당 교부세)은 2단

계 통합부채규모, 공 자 측면(일인당 교부세)은 3단계 통합부채규모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요자 측면(노령 인구 비율)과 공 자 측면 

(일인당 조세수입, 사회복지비비율), 정치 제도  측면(정치 일치도, 투표율, 단

체장 당선횟수)은 자치단체 직 기업 부채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 한 확

인 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2004년 이후 증가세로 들어서 높은 증가율이 지속되

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지



방정부의 부담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러한 세입세출구조는 상당 기간 유지

될 것으로 망된다. 부채 리를 해 근본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입 기

반이 앙정부에 비하여 취약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세수입 구조를 

장기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세입항목이 규모가 작고 부동산 

련 세제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 으로 기반이 취약하며 과다한 비과세 감면이 이

루어지고 있다. 재 지방세입은 부동산 련 세 을 주로 한 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특별한 세입확 책이 필요하며 이의 부

재 시 지방채의 격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확충을 해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 지원  확 , 지방세 비과세 감

면 축소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환한 바 있으나 비율을 

10%이상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세율인상, 세 , 세외수입 체

납징수 강화,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확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지방세 비

과세 감면 비율을 행 23%에서 국세와 같이 15% 이하로 단계 으로 축소할 필

요가 있다. 장기 으로 볼 때 근본 으로 교부율을 높여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

재원 지원 을 놀려야 한다. 이와 련하여 의무지출의 증가 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에 재원확보 방안이 같이 제시되게 하는 Paygo 제도 강화, 

재정 기 조기경보기능 강화,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의 개편, 긴 재정 리

제도(일명 산제도)를 통하여 부채의 증가를 제한하고 부채 증시 정책  개입

을 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 인 원칙으로 재정운용의 방만과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며 방만한 산

집행  무리한 형사업 감축을 해야 하며 산낭비, 지역축제 등 선심성, 시

성 사업의 문제 에 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 하고 있다. 규모 세출에 

한 구조조정은 어려울 것이나 낭비성 세출사업은 최 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지방비 부담을 가져오는 사업에 하여 지방재정 향평가제도를 용하여 사업 

내용을 심사하고 지방재정 기 리제로로서 지방재정 기 사 경보 시스템을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민간이 경비, 포 사업비 등 감축 문제도 지 되고 있다. 민간이 경비



는 지방정부가 민간인에게 지 하는 산으로 민간단체의 공공  활동을 지원하

거나 공공사업을 탁하고 사업비를 지 하는 산으로 선심성 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산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효율 임

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포 사업비는 구체 인 계획이 없이 총액

만으로 편성한 산으로 주민편익사업비 등으로 실제 산배분이 의원의 재량에 

맡겨져 사실상 선심성 사업에 사용되는 산을 말하며 이에 한 통제가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을 정비할 경우 응 지방비가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세출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국고보조사업  복지지출과 련하

여 사업을 거 확 하면서 지방정부가 져야 할 재정 부담이 단기간에 증하

다. 사회복지 산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며 국고보조에 응하는 지방비의 부

담이 증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국고지원 비율을 낮추고 지방

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 

지방 산에서 사회복지 산의 비 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체 산증가율

보다 매우 높으며 재 체 산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산 증

가 자체보다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향에 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실 으로 지방재정이 하지 

않아 증하는 사회복지 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복지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복지가 지방재정의 요한 분야인 것은 맞지만 지역의 

개발과 발 을 한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지출과 련된 역할 배분에 한 문제로 국가의 

책임을 확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인 국가구조 개 이 필요하다. 복지 부담 완화를 해 국가 

산 지원을 확 하고 지역 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일부를 포 보조  방

식으로 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한 수요가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한 한 통제와 응이 필요하다. 재 우리나라는 기채에 



하여 총액한도제를 채택하여 상한액 범  내에서 비교  자유롭게 기채할 수 있

다. 여기서 선진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할 수 있는 조건을 한정하여 수

요  공  요인을 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을 운 하는 과정에서 조세에 의한 자 조달을 활용하면서 부차 으로 제3자에

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채하는 조건에 하여 제도화하여 공공서비스에 한 

일정한 수요에 하여만 한정짓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재 우리나라는 구체 으로 지방채 련 법규에 채단체와 채사업을 명시

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기 을 설정하고 있다. 지방채의 발행기 에 

하여 각국은 시  상황 변화에 따라 승인방식을 취하던 입장에서 지방의 자율

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환하는 등 제도  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

에 하여 보장하면서도 일정 유형의 공공서비스의 수요에 한정지음으로써 재정

건 성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에서 선진국의 황 율 칙을 재정 칙의 한 유형으로 극 으로 

고려할 수 있다. 황 율 칙의 내용으로서 지방재정 칙의 내용은 기본 으로 

지방채 기채는 자본 산의 자분을 보 하기 한 경우에 한한다는 원칙 하에 

자본 산의 내용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할 것이다. 동

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재량권이 없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이

에 하여 각기 한 재정 칙을 수립하여 재정  책임을 묻는 방식도 가능하

다. 이는 재량  지출에 한 수요와 의무지출에 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성

격을 달리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 소재도 앙정부와의 계 등을 고려할 

때 근본 으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부분의 선진국의 와 같이 산 비 채무비율을 재정 칙으로 수립

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로 과도한 채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때

문에 선진국들은 황 율 칙과 함께 채무 칙을 재정 칙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공공투자에 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자본 산에 한 수요에 하여 

극 으로 고려하되 체 인 채무수 에 하여는 자치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로 정하여 통제하는 것이 지방자치정신의 의미에도 부합하고, 재정안 성 



달성의 목표에도 합치할 것으로 보인다. 부수 으로 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

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정한 수 이라고 단하여 결정한 한도액을 과하

는 지방채를 외 으로 허용할 때에는 기본 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재정 칙

을 정하되 엄격한 기  하에 외를 허용하는 근이 필요하다. 재 지방재정

법은 한도액 과에 하여 지나치게 느슨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 인 통

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산에 황 율 칙을 통하여 재정 칙을 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행태를 볼 때 

하지 않으며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여 칙을 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

공기업의 경우도 일시 인 단기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채를 허용하며 부채비율을 설정하여 조직별 한도를 설정한 후 수토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원장으로 하는 

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수요  우선순 를 선정하는 작업도 효율 인 재정활동을 하

여 필수 일 것이다. 이를 하여 재정투융자제도 심사의 개선을 통하여 황 율

칙에 의하여 허용된 사업의 경우 투자의 우선순  결정과 타당성 심사를 하

여 효율 인 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필요하다. 재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

자사업이나 100억 원 이상의 공용･공공용 건물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문기 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투융자심의의 경우, 심의에 참여하는 민간 원

이나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선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

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에 반하여 “타당성 없

음”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립 이고 립 인 단이 가능하도록 타

당성조사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규모사업의 형식 인 타당성조

사로 인하여 지방재정 기를 래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정치제도의 경우 행정  제도  개선의 여지가 으나 일부 산과정을 규율

하는 정치제도의 경우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한 정당에 속할 경우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다른 산과정이 개되며 상이한 산, 채무의 결과가 생산된다. 



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한 정당에 속할 경우 산이 확장 이

고 재정수지가 늘어나며 부채가 확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이 응집력이 커지고 지방정부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센티

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므로 좀 더 엄격한 지방정부 산의사결정에 

한 통제가 필요하겠다. 이와 같은 단일정부 상황에서는 재정건 화계획, 재정

칙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  장치가 고안될 수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각기 다른 정당에 의해 지배받는 경우 분 인 

권력구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하여 산과

정의 주요 행 자인 의회 내의 정당의 의원에 한 통제력의 완화  의원들의 

역량  재량권의 확 , 산안진행방해 허용 조건  특별정족수 등 이를 막을 

수 있는 합리 인 법제도 구비, 산안 심의기간 연장, 산편성  집행에 

한 법률  시행령의 구비를 통한 산제도의 법  불안 성을 최소화하는 방

안 등이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다른 정당에 속하여 산에 련된 변동이 일어나

지 못하는 고착상황이 벌어지는 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근래 주목되는 산과정에 한 제도는 앙정부의 국회선진화법이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의원들의 

의장석 거를 법으로 지하며, 의장석과 원장석을 불법 거하는 의원은 징

계하고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방해 행 를 지하며, 동시에 소수당의 합법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며 상임 에서의 법안과 안건 심사 완료 시한을 정

하는 신속처리제를 신설하기로 하 고, 이를 해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 에 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끝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내 폭력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체로 다수당의 상력을 

높이고 소수당의 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산과정에 한 규율을 신설함으로써 산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타 인 산과정이 되도록 하는 정치  제도를 신설

할 수 있겠다. 이런 에서 지나치게 집권화 되어 있는 정당의 민주화  분권

화, 산제도의 제도화, 정당의 산정책에 한 유권자의 투입  환류의 강



화 등 보다 근본 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정당 구조의 개 을 통하여 의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당의 응집성을 약화시키며 이에 따라 의회 내에 다수의 행

자들이 산과정에 참여시켜 타 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에 

련된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때 다수당과 소수

당의 조 하에 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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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Factors Affecting, and 

Management Plans on Li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s on factors affecting increases in li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ith classification to local liabilities. With regard to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to manage liabilities by types and characters.

This study reviews the level of liabilities for understanding seriousness of 

li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Prior research has studied management plans by not 

suggesting effective management plans to factors affecting increasing local liabilities 

but showing integrated liability index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with analyzing specific cases. 

With respect to effective management plans to local liabilities, first, this study 

classifies local liabilities into on-budget liabilities (general accounts, enterpris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funds) and off-budget liabilities (local public 

enterprises). Based on classification to liabilities,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fiscal 

soundness and stabilities by analyzing total liabilities, per capita liabilities, and ratio of 

liabilities by types and characters. Particularly, return of equity and the turnover of net 

worth are included in analysi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reviewing manag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Second, this study is to suggest management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to liabilities by analyzing whether demand factors, supply factors, fiscal 

institution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influence levels of li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using political market model. Third, this study tries to discusses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and reviews foreign cases regarding liability 

management.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suggest institutional framework about 

systematic liability management plans by reviewing foreign local bonds management 

plans. 



The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result shows that liabiliti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more than those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liabilities of public sewerage increase largely among public busines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Liabilities of public sewerage increase drastically due 

to strengthening environmental standards; on the other hand, liabilities of public water 

supply facilities and public development does not increase largely,      

In terms of factors affecting increases in liabilities, the result shows that demand 

factors (GRDP and ratio of senior citizens), supply factors (self revenues, 

intergovernmental revenues, ratio of socal services, and liabilities of public enterprises), 

fis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institutions (career of elected officials, and voting rate) 

influence total liabilities, debt ratio, current liabilities, non-curr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With respect to local public enterprises, demand factors, supply 

factors, fis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institutions have influence on liabiliti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lso, local integrated liabilities are affected by demand, supply, 

fiscal, and politic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policy implications as well. First, revenue 

structur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mproved with considering about poor 

revenue sources in local governments. Thus, expansion of lump-sum grants and 

reduction of tax exemption are needed. Second, reckless and in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should be reformed by reducing reckless budgetary management and 

unreasonable large enterprises. Also, profligate expenditures should be suppressed and 

financial department should make full use of fiscal early warning system. Third, 

demands on public services should be controled accordance with changing 

socioeconomic conditions. Furthermore, management plans to demand and supply are 

needed with restricting borrowing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Issue terms of local 

bonds and tax financing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s well. Finally, fiscal rules should 

be considered actively. Financial responsibilit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rough 

enacting fiscal rules of discretionary expenditures and compulsory expenditures 

respectively.






